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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序  論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결성된 노동조합은 이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가장 적합

한 조직형태와 교섭구조를 형성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초기의 직종별 노동조

합, 대량생산체제하에서의 산업별 노동조합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우리나라는 

산업별 노조가 지배적인 조직형태인 서구와는 달리 지난 수십년간 기본적으로 

기업별 노동조합체계를 유지하여 왔다. 물론 1960년대와 1970년대 법률적으로

는 산업별 노동조합체계를 갖추었으나 실질적으로는 기업별 노동조합 구조가 

정착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기업별 노조체제와 이로 인한 교섭구

조의 분권화 현상은 1997년 3월 노동관계법 개정과 구조조정으로 인해 큰 변

화를 겪고 있다. 특히 전임자의 임금축소 및 2002년부터 완전금지, 신규노조 

전임자의 임금지급 금지, 무노동․무임금의 법제화, 2002년부터 기업 차원의 

복수노조 허용 등 노사관계의 기존 틀을 바꾼 신노동법하에서 기업별 노조체

제로는 더 이상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는 자각에 의해 조직형태 변화의 움

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한편 산별노조로의 전환과 더불어 산별노조 건설을 위한 의식적인 노력으로

서 노동진 에서는 교섭권 위임에 따른 공동교섭 또는 통일교섭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와 1970년대 조직적 측면에서는 산별노조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면서도 단체교섭은 산별단위가 아니라 분권화된 기업별․사업장

별 교섭이 주축을 이루었다. 1980년 이후에는 기업별 노조가 강제된 이후에는 

기업별 교섭방식이 지배적인 교섭방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기

업별 교섭은 1998년에 접어들면서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많은 급격한 대내

외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교섭권 위임을 통한 공동교섭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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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교섭을 적극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노동진 에서의 조직형태 변화와 교섭방식 전환에 대해 사용자들

은 거의 대부분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사용자측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

체인 경총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교섭권의 상부단체로의 위임과 공

동교섭 요구 및 통일교섭 요구를 유연성을 저해하고 노사관계의 불안을 초래

할 여지가 많다는 이유를 내세워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산별노조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

일부 선진국에서는 중앙화된 조직을 유지한 채 교섭구조의 분권화가 진행되

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분권화된 조직들이 교섭시기의 집중과 교섭권의 상

급단체로의 위임을 통한 교섭의 중앙화 현상이 나타나 좋은 대조를 보이고 있

다. 교섭의 중앙화 또는 분권화 중 어느 것이 좋으냐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현재 노동조합은 ‘산별노조는 좋고, 기업별 노조는 좋지 않다’, 

사용자들은 ‘기업별 교섭은 좋고, 공동교섭은 좋지 않다’라는 식으로 무조건적

으로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거부감과 적대감을 갖는 경향이 없지 않다. 또한 

교섭구조와 집중화와 경제성과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일관된 연구결과를 보이

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교섭구조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진지하게 고려하여

야 할 사항은 어떠한 교섭구조가 대내외 환경변화에 적합하며, 궁극적으로 교

섭비용을 낮춰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 나아가 국가경

쟁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논의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 입각할 경우 필자는 산별교섭과 기업별 교섭의 장점이 동시에 발휘될 

수 있는 절충된 방식을 향후 바람직한 교섭방식으로 평가한다. 또한 절충된 방

식이라 하더라도 전국, 산업(부문), 그리고 기업 등 각 수준간에 명시적이든 묵

시적이든간에 조정이 이루어지는 절충된 교섭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취

한다. 

본고는 노동조합 조직형태의 전환과 이에 따른 교섭구조의 중앙화가 진행되

고 있으나 노동조합과 사용자 모두 각자의 입장에 따라 맹목적인 논의와 주장

만 전개되고 있는 현실하에서 노동조합의 조직형태와 교섭구조의 전환과 연관

된 제반 문제점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해결방안에 대한 논의가 보다 심층적으

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인식하에 시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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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다음과 같이 전개된다. 

제2장에서는 노동조합의 조직형태에 대한 고찰로서 노동조합 조직형태의 의

의, 조직형태의 종류 및 특징, 우리나라 노동조합 조직형태의 분석 및 변화전

망 등을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단체교섭 구조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다. 구체적으로 교섭구조

의 개념 및 중요성, 교섭수준, 제외국의 단체교섭구조 변화, 교섭구조와 경제성

과와의 관계, 교섭구조의 결정요인, 우리나라의 단체교섭 구조를 논한 다음 제

4장에서는 교섭구조 변화에 대한 전망 및 노․사․정에게 주어진 몇 가지 과

제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면서 결론을 맺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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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勞動組合 組織形態

1. 노동조합 조직형태의 의의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으로 목적을 달성하

기 위해 활동하는 항구적인 단체이다. 따라서 노조는 어떻게 조직하여야만 조

직의 목적을 유효하게 달성할 수 있느냐는 문제, 즉 노동조합의 조직형태의 문

제가 제기된다. 조직형태의 문제라 함은 노동조합을 구성하는 조합원이 되는 

노동자를 어떠한 자격 또는 기준에 의해 결정할 것인가라는 것이다.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를 결정짓는 것은 조직원리이다. 즉, 노동조합은 시장장

악 능력과 그로부터 결과하는 포괄단위를 설정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배타적

인’ 원칙에 따라 조직될 수도 있고, ‘포괄적인’ 원칙에 따라 조직될 수도 있다

(Bean, 1984: 29). 조직원리는 노조가 조합원을 조직함에 있어 기업별, 직종별, 

기타 다른 준거에 따라 배타적으로 좁은 범위의 노동자만을 조직하느냐, 아니

면 포괄적인 기준만 정해 놓고 이에 속하는 광범위한 노동자를 조직하느냐를 

결정짓는 개념이다. 노조의 조직원리가 중요한 것은 조직원리가 조직형태를 규

정하기 때문이다. 조직형태의 결정, 즉 조합원의 자격(membership eligibility)

을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노동자의 조직화의 난이(조직확대의 가능성의 대

소), 조합원 이해의 균질성(조합원의 내적 결집과 통일의 정도), 노동자의 계급

적 결집, 운동이념의 실현과 정치적 역량, 노동조합의 운 방식, 단체교섭 구조, 

특히 노동조합의 노동시장 통제력, 사용자와 그 단체와의 교섭력과 투쟁력의 

대소가 결정되기 때문이다(白井泰四郞, 1986: 89; 김금수, 1996: 13∼18). 

앞서 언급한 배타성과 포괄성의 견지에서 노동조합을 구분하면 특정직종 종

사자, 그것도 일정수준 이상의 숙련공만을 조합원으로 조직하는 직종별 노조

와 특정기업 또는 특정사업장에 종사하는 정규직 노동자만을 조직대상으로 하

는 기업별 노동조합은 배타적 노동조합으로, 일정산업에 속하기만 하면 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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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숙련도, 남녀를 구별하지 않고 조직대상으로 하는 산업별 노조와 모든 

노동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일반노조는 포괄적 노동조합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배타성과 포괄성은 각국의 자본주의 전개과정 또는 자본축적의 진전

에 따른 산업구조와 노동력 구성, 노동시장의 구조, 기술혁신의 정도, 작업장 

노사관계, 단체교섭의 특성, 정치적․제도적 상황 등의 객관적 요인과 노동운

동의 역사, 조직형태의 발전, 노동조합운동의 전체구도, 조직노선을 비롯한 노

조운동의 이념․노선, 조직형태 발전을 위한 계획적․합목적적 실천노력 등 

주체적 요인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된다. 이러한 제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선진국에서의 노동조합의 대표적인 조직형태는 직업별 노조, 산

업별 노조, 일반노조인 반면, 미국, 한국, 일본 등에서는 기업별 노조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2. 노동조합 조직형태의 종류와 특징

노동조합의 조직원리에 따르면 기업별 노동조합은 직업별 노동조합과 더불

어 배타적인 조직형태이다. 직업별 노조는 전국 또는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일

정한 직업 또는 직종에서 소정의 기능수준에 달한 노동자를 조직대상으로 하

는데 비해 기업별 노조는 하나의 기업 또는 사업장의 노동자 중에서도 정규노

동자만을 조직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직업별 노조보다도 더욱 배타적인 

노조조직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기업별 노조에 대해서는 한편으로는 기업간 경쟁이라는 현실하에서 기업의 

안정과 발전을 도모하며 동시에 근로조건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는 긍정적

인 평가가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기업의 울타리 속에서 노동자의 계급

적 단결을 해치며 노동자를 기업주의로 함몰시킨다는 부정적인 입장이 공존하

고 있다. 평가의 대립은 본질적으로 기업간 경쟁과 계급적 단결 중 어느 것에 

중점을 두는가 그리고 근로조건의 향상이 기업의 발전과 노동자의 연대 중 무

엇을 통해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관점과 판단의 차이에 기인한다. 이러한 대립

에도 불구하고 기업별 노조는 조직형태상 노동자의 횡적 연대보다는 기업과의 

종적 결합에 유리한 조직이라는 기본인식에는 큰 차이가 없다. 

종적 결합에 유리한 기업별 노조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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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별 노조는 기업간 경쟁의 논리에 지배되기 쉬운 조직이다. 둘째, 기업별 

노조체제에서는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이 개별기업별로 이루

어지기 때문에 다른 기업의 근로조건 문제가 노동자 자신에게 직접적인 문제

가 되지 않는다. 셋째, 기업별 노조체제에서는 기업과 노조의 조직단위가 동일

하고, 종업원 신분과 조합원 신분이 중복되기 때문에 기업 귀속의식을 앙양하

고자 하는 기업의 인사노무정책이 비교적 용이하게 노동자의 의식 속에 파고

들 수 있다. 넷째, 기업별 노조간부의 사고와 행동 또한 그들의 존재조건과 관

련하여 노동자의 연대보다는 기업과의 종적 협력에 두는 경향이 있다(이호창, 

1997: 18∼19). 

한편 Shirai(1983: 140∼141)는 기업별 노동조합은 일정한 기업에서 사용되

는 근로자에 의해 결성되는 노동조합으로서 일개 기업 또는 사업장이 조직단

위가 되는 기업별 노동조합은 사무직을 포함한 초기조직화가 유리하고, 단체

교섭의 범위가 넓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조합재정, 집행부와 일반조합원들간의 

활발한 의사소통으로 인한 조합민주주의의 증진, 기업내 특수한 문제에 대해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고, 조직관할권 문제(demarcation problem)에 구애받지 

않기 때문에 산업구조의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을 안고 있

다고 한다. 이러한 장점 중 단체교섭의 범위가 넓고, 건전하고 안정된 조합재

정을 이룰 수 있으며, 조합민주주의의 증진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은 기업별 

노조의 장점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기업별 노조는 산별노조에 비해 기업특

수적인 문제에 주안점을 두는 경향이 있고, 산별노조 또한 관료화로 흐를 가능

성이 농후하긴 하지만 기업별 노조도 관료제가 정착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특

히 기업별 노조가 대부분 세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건전하고 안정된 조합재

정이 기업별 노조의 장점이라는 점을 수용하기 어렵다.

하지만 기업별 노조는 경제환경의 변화, 특히 생산방식이 대량생산방식에서 

유연한 질적 생산방식으로 이행되고 있는 산업화 후기시대에 적합한 조직형태

라는 주장도 있다. 대량생산방식이 지배적이고 미․반숙련 노동자를 중심으로 

조직화가 이루어졌던 산업화 중기에서는 초기업별 조직인 산별체제가 적합하

으나 노동자를 고숙련 노동자와 미숙련 노동자로 확연히 구분짓는 유연생산

방식하에서는 기업별 노조가 더욱 적합하다는 견해도 있다(이동임, 1997).

기업별 노조는 이상과 같은 장점이 있지만 노동자간의 계급연대의 입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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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통일된 노동운동을 저해하고, 미조직근로자와 퇴직근로자에 대한 조직화

노력이 부족하며, 행정적․재정적인 비효율을 초래하고, 교섭력이 약하며, 특

히 사용자의 직․간접적인 지배․개입이 용이하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어용화

될 가능성이 있다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Shirai, 1983: 140∼

141). 이러한 점에 기초하여 일부 학자들은 기업별 노조를 다른 조직형태에 비

해 노동조합의 조직범위를 기업 또는 사업장으로 한정하고, 가입대상을 정규

직으로 제한함으로써 노동조합의 교섭력과 투쟁력을 극단적으로 제한하는 조

직이라고 혹평하기도 한다(임 일, 1995: 55). 기업별 노동조합의 이와 같은 단

점으로 인해 노동조합의 사명을 사회적 자치에서 구할 경우 기업별 조합은 그 

기능을 다할 수 없다고 한다. 따라서 독일에서는 이른바 근로자들의 기업별 단

체인 기업별 조합은 노동조합의 자격을 가질 수 없다는 견해도 있다고 한다(김

형배, 1997: 474∼477).

특히 1997년 12월 말 기준으로 노동조합 1개소당 평균 조합원이 258.9명에 

불과하고 300인 미만의 노조가 전체의 86.5%로서 세규모의 노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하에서 2002년부터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금지

와 기업 또는 사업장 수준에서의 복수노조의 허용은 노동조합의 존립 자체에 

막대한 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앞으로 고용조정, 전임자 임금문제, 

노동자생활 향상지원문제, 사회개혁 등 개별 단위노조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

려운 과제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 기업 또는 사업장을 조직단위로 하는 기

업별 노동조합으로서는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 

한 국가의 노사관계시스템과 접히 연관되어 있는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는 

일단 정착되면 상당기간 지속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지만 또한 변화를 겪

지 않는 것은 아니다.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는 산업구조의 변화, 정부정책․

법․제도 노동조합 또는 노동운동 진 의 의식적인 노력, 그리고 교섭구조의 

변화에 의해 변화될 수 있다. 산업구조의 변화와 정부정책은 노동조합에 외재

적인 요인이지만 노동조합의 노력과 교섭구조의 변화는 노동조합이 통제할 수 

있는 내재적 요인으로 간주할 수 있다. 여기서는 외재적 요인와 내재적 요인 

중 노동조합의 의식적인 노력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교섭구조의 변화에 대해

서는 다음 장에서 분석한다. 

먼저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해 조직형태가 바뀌게 된 대표적인 예는 직업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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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 19세기 말부터 기계화의 진전과 기술혁신, 독점적 기업의 등장 등

에 따라 산업별 노조와 일반노조로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정부정책․법․제도

의 변화 또한 조직형태의 변화를 초래한다. 1963년과 1980년의 노동조합법 개

정으로 산별노조 체제와 기업별노조 체제가 강제되었으며, 그 조직형태가 상

당기간 지속되었고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정부의 법과 정책

변경은 어느 의미에서는 조직형태 변화를 가져오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노동조합의 조직형태의 변화가 교섭구조에 향을 미치는 것

과 마찬가지로 교섭구조의 변화 또한 조직형태에 향을 미친다. 단위노조에

서의 교섭권 위임을 통한 산별연맹의 교섭참가는 산별노조를 건설하기 위한 

여러 시도 중의 하나이다. 

기업별 노동조합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조직형태 전

환, 즉 산별노조로의 이행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노동진 에서 활발히 전개

되고 있다 이를 노동조합의 조직단위별로 보기 전에 산별노조에 대한 약간의 

논의를 하고자 한다. 현재 노동운동 진 에서는 “기업별 노동조합은 무조건 좋

지 않고, 산별노조는 무조건 좋다”는 도식적인 해석이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

문이다. 

우리나라의 노동운동 조직이 궁극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산별노조는 하나의 

산업에 종사하는 전체 노동자를 숙련도와 직종의 차이를 불문하고 하나의 조

합으로 조직하는 조합형태이다. 기업별 노조와 직종별 노조는 기업 또는 직종

을 기초로 하는 배타적인 조직인 반면, 산별노조는 전체 노동자 계급의 단결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산별노조의 

두 가지 의미를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한다. 즉 조직원리로서의 산별노조

와 사회정치적 의미로서의 산별노조의 구분이 그것이다. 산별노조는 물론 산

업별로 노동자를 조직한다는 조직원리에 바탕을 둔 것이지만 보다 중요한 것

은 후자의 의미에서의 산별노조이다. 산별노조의 원래 의미는 총파업과 더불

어 노동자 계급이 작업장과 사회라는 양쪽의 통제권을 잡기 위한 또 다른 하나

의 수단이라는 것이다(윤진호, 1998: 26∼27).

산별노조는 직종별 노조 또는 기업별 노조에 비해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첫째, 조합원과 조직의 통일로 투쟁력이 강화된다. 노동자들이 산별노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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뭉침으로써 노조간의 경쟁이 제거된다. 즉, 기업과 사업장을 지부 또는 분회조

직으로 하여 모든 노동자를 하나의 조합으로 조직하기 때문에 투쟁력이 강력

하게 된다는 것이다. 

둘째, 조직운 면에서는 중앙집권적인 운 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조합임원 등의 인재와 재정 등의 물적 자원을 집중하여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노조의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다.

셋째, 단체교섭이 단순화될 수 있다. 산별노조는 사용자의 일반적인 조직구

조에 상응하는 노조조직 구조를 가짐으로써 단체교섭 대상이 분명해지며, 산

별수준과 직업별 수준간의 통합뿐 아니라 노동운동 내의 일부 주장이나 관할

권 분쟁 등의 해결이 직종별 노조에 비해 용이하다. 

넷째, 국민경제의 계획 및 조정과정을 쉽게 만든다. 국민경제의 계획 및 조

정은 일반적으로 산업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산별노조와 해당 

산업간의 긴 한 관계에 의해 이를 쉽게 만든다. 

다섯째, 노동조합의 협상력이 높아진다. 산별 노조의 경우 노조간 및 노조가 

결정된 기업과 비노조 기업간의 경쟁이 적으며, 산업 전체에 걸친 협정과 단체협

약의 전체 산업에의 적용이 가능해져 조직률을 높일 수 있다(윤진호, 1998: 27). 

모든 조직형태가 그러하듯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다. 산별 노조도 다음과 

같은 단점을 안고 있다.

첫째, 1산업 1단산을 조직원칙으로 하고 있는 산별업 노조가 산업의 분류를 

어떻게 하여 하나의 산업별 노조의 조직범위를 정하느냐라는 문제이다. 일반적

으로 산별노조가 포괄하는 산업의 범위는 특정사업에 있어서의 기업의 구성, 

예를 들면 독점과 과점의 성립 유무와 정도, 제품시장의 경쟁상황, 노동력의 특

질과 노동조건의 유사성, 노동력이 거래되는 노동시장의 균질성, 특정 산업의 

노동자와 노동조합이 처한 법적 지위의 상위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하여 궁극적

으로는 하부조직이 서로 단결하기 쉽고, 통일된 행동을 취하기 쉬운 범위를 결

정할 것이다. 하지만 포괄범위의 결정방법에 따라서는 동일산업 내에 산업별 

조합간의 대립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역으로 산업별 조합이 관련산업으로 조직

을 확대하는 경우 복수산별조합 또는 일반노동조합이 될 가능성도 있다. 

둘째, 단일산별노조 내에 서로 다른, 경우에 따라서는 서로 대립되는 직업적 

이해를 달리하는 집단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숙련직종, 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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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칼라직종, 블루칼라직종의 대립 또는 조합내 소수파인 숙련직과 전문직 노

동자의 특수이해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산업별 조합 내에서 이들 직종간 

이해의 대립을 어떻게 조정하여 처리하는가는 조합운  및 조합정책의 결정에 

있어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며, 때에 따라서는 조직내 대립으로 소수파직종의 

노동자가 조합을 탈퇴하여 별도의 조합을 결성하는 조합분열을 야기하기도 한

다. 우리나라의 경우 1988년 우전통신노련(우전통신노련의 모체는 체신노조임)

에서 체신노조의 탈퇴, 자동차노련에서의 택시노련 탈퇴, 금융노련에서 사무금

융노련과 보험노련의 탈퇴, 화학노련에서 고무산업노련, 출판노련에서 언론노

련, 연합노련에서의 공익노련, 건설노련, 병원노련, 대학노련, 철도노조에서 도

시철도노련, 특히 1997년 3월 노동관계법 개정 이후 산별 차원의 복수노조가 

허용됨에 따라 거의 모든 기존 산별연맹에서 분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 민

주화학노련, 화물운송노련, 시설관리노련, 민주금융노련, 민주철도노련, 민주택

시노련, 민주화학섬유노련, 민주관광노련, 금속산업노련, 정투노련, 상업노련, 

아파트노련 등이 결성된 것이 그 예이다. 

셋째, 산업별 조합이 거대화하여 관료제가 진행됨에 따라 조합임원과 일반 

조합원간의 관계가 소원하여 조합통제상의 어려움과 내부 분쟁이 발생할 가능

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산업별 조합본부의 권한․기능과 지부의 

권한․기능간의 조정, 예를 들면 본조에 의한 전국적인 수준에서의 단체교섭

과 지부교섭간의 관계와 조정, 재정 배분, 현장의 공동화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외에도 일반조합원의 조합 의사결정과 그 집행에의 충실하게 참여하

려는 요구와 이의 조정문제 등이 야기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산별노조 건설을 지향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노조가 산별노조 

건설과정에서 이룩해야 할 산별노조의 상(像)은 산별노조가 가진 장점을 충분

히 살리면서 기업별 노조의 정점을 결합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다. 즉 과거

의 산별노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불식하고 산별노조가 갖는 장점을 최대

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중앙집권적인 산별노조(본조)와 더불어 기존의 기업별 

노조(산별노조로 전환한 경우에는 분회)와 지역지부를 적극 활용하는 다수준 

대표제, 즉 중앙화와 분권화를 결합(combination of centralization and decent- 

ralization)하는 방안이 있다. 중앙집권적 산별노조(본조)와 지역별․기업별 분

산적 조직을 모두 갖추고 두 수준간의 조정을 효율적으로 운 하는데 성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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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 가장 높은 조직률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Kjellberg 1992: 90). 작

업장 수준에서 산별노조를 대표하는 기업 차원의 노조는 채용과 단체교섭을 

포함한 중요한 기능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 산별노조는 즉, 기업단위의 노조조

직에 기본적인 노동조합권을 보장함으로써 작업장 수준에서의 노조의 존재를 

용이하게 한다는 것이다. 

스웨덴과 벨기에가 가장 좋은 예이다. 독일 역시 종업원평의회가 노조의 연

장선상에서 작업장 차원에서 그 기능을 하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반면 국

은 노조구조가 파편화됨으로써 집중화의 이점을 누리지 못하고 있으며, 네덜란

드는 노조구조가 지나치게 집중화되어 분산화의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 

이탈리아의 경우 양 수준의 조직을 모두 가지고는 있으나 조직구조가 양국화되

어 상하간 조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윤진호, 1998: 28).

3. 우리나라 노동조합 조직형태 및 변화전망

우리나라 노동조합은 1963년 노동조합법 개정 이전에는 기업별 또는 직장별 

조직형태, 그 이후에는 산업별 조직형태를 취하 다. 그러나 1973년 노동조합

법 개정으로 산업별 조직형태를 지향 또는 전제하는 규정이 삭제되어 동법 시

행령 개정으로 노동조합 지부 또는 분회로 하여금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의무

화하여 노조 조직을 기업별로 전환하려는 입법적 의도가 나타났다.1) 그리고 

1980년 12월 노동관계법 개정으로 노동조합의 조직을 기업별로 강제하 다. 

그러나 1987년 11월 28일 노동조합법이 개정됨으로써 기업별 조직강제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어 노동자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조직형태를 정할 수 있게 되

었지만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업별 노동조합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조직단위를 보면 기업 또는 특정기업의 사

업장을 조직대상으로 한 노조가 96.6%로 압도적이고, 특정지역의 특정산업 또는 

특정직종을 조직대상으로 한 노조가 2.9%, 전국의 특정산업 또는 특정직종을 조

직대상으로 한 노조는 0.5%로 나타나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조직형태가 기업

1) 1973년 3월 노동조합법 개정에서 ‘전국적인 규모를 가진 노동조합’이라는 표현을 삭제함

으로써 법률적으로는 산별노조의 체제가 부정되었으나 현실적으로는 1960년대의 산별노

조 체제와 운 의 관행은 지속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이원보(1996: 321∼36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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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조직단위

(단위 : 개, %)

조직단위 노동조합수 비  율

 기업 또는 사업장

 특정지역의 특정산업 또는 특정직종

 전국의 특정산업 또는 특정직종

6,379

192

35

96.6

2.9

0.5

전        체 6,606 100.0

별임을  확연히 보여주고 있다. 산별연맹별로 조직단위를 보면 산업의 특성상 

특정직종 또는 특정지역을 조직단위로 할 수밖에 없는 항운노련과 해양산업노

련을 제외한 대부분의 산별에서는 기업 또는 특정기업의 사업장을 조직단위로 

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우리나라에서 기업별 노동조합이 지배적인 조직형태로 자리매

김하고 있는 것은 1980년 12월 개정된 노동조합법이 노조의 조직형태를 기업

별로 강제하 던 것을 가장 큰 이유로 제시할 수 있다. 그러나 1987년 법개정

으로 조직선택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음에도 기업별 노동조합체계가 지속되고 

있는 이유로는 오랜기간 동안의 기업별 조합체제의 경험, 대공장노조의 이기

주의, 기업별 조합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규정(예를 들면, 조합임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등을 들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산별노조는 장점 못지 않게 단점이 많은 조직형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노동운동 진 에서는 산별노조를 기업별 노조의 유일한 

극복형태로 간주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노동진 은 ‘노동자의 계급의식의 미성

숙, 집단이기주의, 노동운동의 연속성 저해, 사용자의 지배․개입의 용이로 어

용화의 가능성, 기업특수문제에의 함몰, 교섭비용의 과다’ 등을 기업별 노조의 

부정적인 측면으로 제시하고 있다(전문노련, 1996: 20∼25). 이와 같이 기업별 

노조에 대한 부정적인 노조관을 토대로 각급 노동진 에서는 산별노조를 건설

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노동운  진 에서 산별노조를 추진하려는 배경은 노동진 이 

처한 입장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는 있지만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첫째, 1997년 3월에 전면 개정된 신노동법은 기업별 노조체제를 급속히 약화

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이다. 개정노동법상의 전임자의 임금축소 및 20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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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완전금지, 신규노조 전임자의 임금지급 금지, 무노동․무임금의 법제화, 

임금협약의 유효기간 2년으로의 연장, 합법적 노동쟁의를 이익분쟁에만 한정, 

사업장내 대체근로 허용, 쟁의행위 때 생산시설 점거 금지, 특히 2002년부터 

기업차원에서의 복수노조 허용은 기업별 체제를 더욱 무력화시킬 것으로 예상

하고 있다. 

둘째, 저성장․고실업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노동시장의 유연화 공세 등에 

기업별 노조체제로는 대응이 한계에 도달하 다는 판단에 의해서이다. 직업안

정 관련제도(고용보험, 교육훈련, 직업알선 등)와 사회보장제도가 취약한 상태

에서 세계화․정보화 흐름과 경기침체가 맞물리며 산업구조조정의 가속화로 

대량실업이 가시화되는 등 우리 사회도 본격적으로 고실업 사회로 진입하고, 

정리해고, 변형근로제, 단시간근로제, 파견근로제 등 노동시장의 유연화 정책

에 기업별 체제로는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용자단체와 산별노조간

의 사회적 노사관계 속에서 이를 해결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복수산별노조 시대에서 상급단체의 역할 증대와 조직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향후 신노동법의 개정방향이 ‘참여’ 기조하에 경 참가, 정

책참가를 강화함에 따라 상급단체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동시에 복수의 

상급단체가 허용되면서 조직간 경쟁과 대립이 불가피하며 기존 산별연맹의 산

별노조 전환 및 정책활동의 강화노력 결과가 결국 조직경쟁의 우열을 결정짓

게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넷째, 노동단체의 정치세력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산별체제로의 전환이 필

요하다는 것이다. 노동법 총파업 투쟁, 보궐선거 승리, 여야합의 노동법 개정 

등 일련의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정치세력화의 중요성을 절실히 재인식하게 되

고, 노동법의 독소조항 개정 및 노동․사회복지를 위한 정책결정에의 참가와 

향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노조의 정치세력화를 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다섯째, 신노동법의 개정으로 노조의 해산절차없이 노조의 조직형태 변경이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신노동법은 총회(대의원회) 의결사항에 ‘조직형태

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새로 포함시킴으로서 기존 연맹과 단위노조가 노조해

산 절차를 거칠 필요없이 특별결의로서 산별노조 및 산별소속 지부조직으로 

형태변경이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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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산별노조 건설의 필요성에 따라 각급 노동진 은 산별노조 건설

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먼저 전국중앙조직 차원에서의 산별노조 건설 움직임을 보면 한국노총과 민

주노총 모두 기업단위 노조조직체제의 폐해인 기업별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노

동운동의 활로를 개척하기 위해 산별노조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최근 수년간 매년 대의원대회에서 산별노조 추진을 결의하는 등 

산별노조 건설을 목표로 제시하 다. 1996년 이전에는 이러한 결의는 대부분 

구호에만 그쳤을 뿐 실질적인 진전을 보지 못하 다. 그러나 1997년 노동법 개

정 총파업 이후 본격적으로 산별노조 체제를 건설하기 위한 움직임이 가속화

되고 있다. 각 산별연맹은 조직특성에 맞는 방안과 일정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

되 가급적 다음의 일정 - 1999년 2월까지 준비기간, 2002년까지 산별노조 완성 

- 을 준수하여 조직의 통일을 이루도록 권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계획안은 다

음에 살펴보듯이 산별연맹 차원에서의 움직임을 고려할 때 그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민주노총은 ‘산업별 공동교섭․공동투쟁체제를 확립하여 산업별 노동조합’

을 설립하는 것을 강령으로 삼고 있을 정도로 산별노조 지향성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리고 민주노총은 1996∼97년에는 산별연맹의 확대․강화․통합을 적

극 추진하고, 이를 토대로 산별노조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민주노총 내부에 

「산별노조 추진소위원회」를 결성하여 산별노조 건설을 위한 준비에 착수하

며, 1998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산별노조 건설에 돌입함과 동시에 유사한 산별

(업종)연맹(협희회)간의 통합을 완료하고, 2000년까지 민주노총 산하 23개 가

맹조직과 신규가맹(결성)조직을 16개의 산별노조(연맹)으로 재편하고 2000년 

이후 16개의 산별노조(연맹)를 10여개의 통합산별노조로 재편한다는 일정을 

제시하고 있다(민주노총, 1997: 54∼55).

산별연맹 차원에서 산별노조로의 조직형태 변경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병원노련과 같이 현재의 산별연맹을 바로 산별노조로 전환하는 방안이

다. 일시에 모든 조직이 산별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

하여 일정기간 동안 산별연맹이 존재하면서 선진적인 조직을 중심으로 먼저 산

별노조를 건설하여 과도기적으로 산별연맹, 산별노조, 기업별 노조가 혼재하는 

방식이다. 이 방안은 모든 단위노조가 산별노조로 전환된 뒤 산별연맹을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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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방식보다 현실적인 방안일 수 있으나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단점도 있다. 

둘째, 민주금속연맹, 자동차연맹, 현총련 등 금속 3주체와 같이 통합산별연맹

을 먼저 결성하고 이를 토대로 산별연맹을 산별노조로 모색하는 방안이다.2) 

이 방안은 1997년 노동법 개정 이후 신설된 산별연맹들은 대부분 규모가 세

하여 산별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현실에 입각하여 먼저 업종이 비슷한 

산별연맹들이 합병한 다음 산별노조를 건설하다는 방안이다. 최근 공익노련, 

공공노련 및 민주철도지하철노련, 상업노련과 사무노련 등에서도 합병 움직임

이 있다. 

셋째, 공익노련과 같이 현재의 산별연맹 내에서 협의회별 단일노조(과기노

조, 연구전문노조)를 건설하거나 자동차노련 또는 택시노련과 같이 지역별 교

섭관행을 갖고 있는 조직에서는 과도기적으로 지역노조를 건설한 다음 궁극적

으로 산별노조를 전환하는 방안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방안은 산별노조 건설

을 결의한 다음 단위노조들이 소산별노조 또는 지역노조로 조직형태 변경을 

결의하여 소산별노조 또는 지역노조를 건설한 다음 대산별로 조직형태 변경을 

결의하여 산별노조를 완성시키는 방안이다. 

넷째, 기업별 노조에서 바로 산별노조로 전환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이 

방안은 각 산별연맹 대의원대회에서 산별노조 건설을 결의한 다음 단위노조에

서 조직형태 변경을 결의하여 산별연맹에서 산별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방안이다. 가장 전형적인 방식이지만 기존의 산별연맹 임원 및 간부들의 반발

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들의 기득권을 일정기간 보장할 필요는 있다. 

산별노조로의 전환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설문조사를 보면 많은 산별연맹에

서 산별노조로의 이행에 대해 많은 조합원들이 찬성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섬

유노련에서는 산별노조 건설의 필요성에 대해 ‘매우 시급히 건설해야 한다’는 

견해가 64.5%, ‘시간을 두고 천천히 건설해야 한다’ 32.9%로 대부분의 조합간

부들이 산별노조로의 전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섬유노

련, 1998: 174∼176). 이외에도 공익노련, 대학노련, 금속노련, 택시노련 등에서

도 산별노조로의 전환에 대해 많은 조합원들이 공감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배경

과 조합원들의 동의하에 각급 산별연맹에서 산별노조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2) 민주노총 내 금속 3조직은 1998년 2월 15일 전국민주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으로 통합하

다. 금속산업노련은 우리나라 최대의 산별노련이지만 조합원수는 20만명에도 미치지 못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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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화되고 있으나 1998년 12월 말 현재 병원노련과 대학노련에서 산별노조로 

전환한 보건의료산업노조(1998년 3월 12일)와 대학노동조합(1998년 11월 6일) 

이외에는 아직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보건의료산업노조와 대학노련 이외에 여타 산별연맹에서의 산별노조 건설

을 위한 동향을 보면 조직의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누어진다. 

① 철도, 전력, 체신노조와 같이 단일노조로 구성된 조직과 같이 산별노조로

의 전환이 필요없는 조직

② 1996년 또는 1997년에 산별노조추진위원회 또는 산별노조 기획단을 구성

하 으나 1998년 말 현재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조직: 1997년 

12월 IMF 구제금융을 받은 이후 가시화된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고용안

정이 단위노조의 현안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산별노조 건설에 대한 논의가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한 산별연맹으로는 섬유노련, 금융노련, 정보통신노련, 해상

산업노련, 금속노련, 자동차노련, 언론노련, 공익노련, 민주금융노련 등 대부분

의 산별연맹이 이에 해당된다. 경제위기로 인해 산별노조로의 전환이 미진한 

이유도 있지만 투명한 연맹조직에 대한 회원조합의 신뢰 부족(정보통신노련), 

산별노조에 대한 공감대 부족과 건설방법에 대한 이견(화학노련), 가맹조직들

의 반대(고무노련) 등도 산별노조 건설의 장애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③ 산별연맹의 특성상 산별노조로의 건설이 어려운 조직: 통일교섭을 실시

하고 있는 항운노련, 주한미군을 비롯한 모든 산하조직이 외국기업 소속 및 다

양한 업종으로 구성되어 있는 외기노련이나 다양한 업종과 직종의 이질적인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는 연합노련에서는 산별노조에 대한 구상이나 논의가 이

루어지지 않고 있다.

④ 현재는 산별노조로의 이행에 관한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지

만 향후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할 조직 또는 전혀 논의하지 않고 있는 조직:연

맹 조직을 강화한 후 2000년부터 산별노조 건설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할 예

정인 광산노련 이외에 출판노련, 관광노련, 공공서비스노련 등에서는 산별노조 

건설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없는 실정이다. 

한편 단위노조 차원에서 산별노조 건설 움직임을 보면 일부 단위노조에서 

산별노조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조직으로 소산별 단일노조를 결성하고 있다. 

1994년 9월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이 합법성을 얻은 이후 문화방송노조(199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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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9일), 전국상호신용금고노조, 전국국립대학교노조(1997년 5월 23일), 전국

연구전문노조(1997년 9월 24일) 등이 결성되었다. 소산별노조는 그 규모가 최

대 5,000명 이내의 소규모로 산별연맹의 하부조직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대내외적인 환경변화하에서 기존의 기업별 노조체제로는 더 이상 생존마저 

위협받게 되었다는 자각하에 전술한 바와 같이 각급 노동진 에서 기업별 노

조를 극복하여 산별노조로의 이행을 추진하고 있으나 보건의료산업노조와 대

학노조 이외에는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물론 조직형태를 기업별 

노조에서 산별노조 체계로 바꾸는 것은 많은 산별연맹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리 쉬운 일이 아니다. 산별노조로의 전환에는 필연적으로 단위노조 차원에서 

사용자의 반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무엇보다도 단위노조 차원 특히 대공

장노조에서의 반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업별 노조체제가 오랜기간 동안 

존속해옴에 따라 자리에 대한 욕심, 산별노조의 지휘와 명령에 대한 거부감, 

특히 재정문제에 대한 독자성의 상실, 기존 집행부들의 이기주의, 노동조합 간

부들의 조직전환에 대한 필요성 미인식, 조직간의 헤게모니 다툼, 그리고 과거 

산별체제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 등도 산별노조 건설을 막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각급 수준의 노조에서 산별노조 건설을 위해 불가

피하게 발생할 손해와 피해의식, 그리고 이기주의 등을 불식함과 동시에 노조 

집행부의 리더십 개발과 전문인력의 양성이 이루어져야만 산별노조로의 건설

이 이루어질 것으로 평가된다. 일부에서는 2002년 전임자에 대한 사용자로부

터의 임금이 전면 금지되고 난 이후 몇 년간 노동운동이 존폐감을 느껴야만 산

별노조로의 이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기도 한다(김정한, 1998: 84∼85). 

따라서 산별노조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업별 노조체제와 기업별 교섭의 

한계에 대한 가맹조직들의 공통된 인식과 이를 타파하기 위한 기업별 노조간

의 연대경험, 즉 공동교섭․공동요구를 통한 공동활동의 경험이 중요한 의미

를 가진다. 또한 산별노조 건설에 대한 대중적 합의구조하에 집행부의 확고한 

리더십과 더불어 생존의 문제로 인식하여 산별노조 건설을 위한 구체적인 스

케줄을 결정하고 이를 즉각적으로 행동에 옮겨야만 산별노조로의 이행이 담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도부들의 사심없는 자세와 더불어 특히 

대공장노조의 이기주의가 불식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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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團體交涉 構造

1. 교섭구조의 개념 및 중요성

노동조합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단체교섭을 통해 더 나은 노동조건을 확보

하여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노동조합

은 이들 목적을 가장 잘 달성할 수 있는 조직형태와 교섭구조를 형성하려 한

다. 이에 따라 교섭구조는 한 국가의 노사관계시스템과 국가간의 노사관계시

스템을 설명하는데 중요한 요인(Deaton & Beaumont, 1980: 202)으로 간주되

어 많은 학자들에 의해 연구되었다. 그러나 교섭구조를 교섭단위, 교섭방식, 교

섭수준, 교섭사항, 단체협약의 적용범위 등 다양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어 혼동

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교섭구조의 분석과 앞으로의 변화

방향을 논의하기 전에 교섭구조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고자 한다. 

교섭구조는 먼저 교섭단위로 파악되고 있다. Arnold Weber는 교섭구조의 

정의는 사랑에 대한 정의와 마찬가지로 한 문장으로 정확하게 정의하기 어렵

다고 하면서도 교섭구조를 “사회적․법적․행정적 그리고 경제적 요인들에 의

해 형성되는 복합적인 관계의 네트워크와 연관된 교섭단위들”로 구성되어 있

다고 정의하고 있다. 교섭구조는 다시 구성원이 공통된 열망과 환경에 대한 공

통적인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비공식집단, 전국노동관계위원회(NLRB)에 의해 

결정되는 적정교섭단위, 공식적인 단체교섭이 이루어지는 교섭단위, 단체협약

의 적용을 받게 되는 단위(unit of direct impact)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이

들 4가지 구성요소는 상이한 요인들을 반 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한 교섭상황

에 따라 4가지 교섭단위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한다(1983: 228∼229). 

Kochan & Katz는 교섭구조를 단체협약이 향을 미치는 범위의 관점에서 

정의하고 있다. 이들은 단체교섭 구조를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거나 향을 받

는 노동자와 사용자의 범위”로 정의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교섭구조를 다시 

공식적 교섭구조와 비공식적 교섭구조로 구분한다. 공식적 교섭구조는 단체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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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의 체결에 의해 직접적으로 적용받는 노동자와 사용자, 즉 교섭단위를 의미

하며, 비공식적 교섭구조는 패턴교섭 등을 통해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노동

자와 사용자로 파악하고 있다(1988: 102∼103)

한편 저자에 따라서는 교섭구조를 교섭단위나 적용범위와 같은 하나의 관점

에서가 아니라 매우 포괄적으로 정의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Ron Bean는 노사

간 상호작용의 규칙화된 유형 또는 제도화된 교섭관계의 네트워크으로 정의하

면서, 교섭구조는 교섭이 이루어지는 하나 이상의 수준(level), 단체협약의 적

용범위(extent 또는 coverage), 교섭사항(scope of bargaining) 모두를 포괄하

는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다(1994: 79). Mills는 교섭구조를 교섭관계의 다양한 

형태나 교섭이 이루어지는 방식을 총칭하는 것으로 보며, 교섭구조는 노조와 

사용자의 유형, 교섭이 이루어지는 수준 등에 따라 분류될 수 있는 것으로 간

주한다(1994: 261). Strauss(1996)도 교섭구조를 “누가 누구와 교섭을 하며, 각 

교섭당사자들이 누구를 대표하는가와 관련하여 정해진 관계들”로 간주하고 있

다. 그에게 있어 교섭구조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들은 개별기업이 교섭을 하는

가 아니면 사용자단체로 연합하여 교섭하는가, 협약이 산업전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가 아니면 특정직종의 근로자에게 모두 적용되는가, 교섭이 이루어지

는 수준이 어디인가 하는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교섭구조에 대해 보는 관점에 따라 다양한 정의, 예를 들

면 교섭단위, 교섭당사자, 교섭수준, 교섭사항, 교섭방식 중의 어느 하나 또는 

둘 이상을 포괄하여 정의하고 있으나, 이는 표현상의 차이에 지나지 않는 등 

실제 내용에 있어서는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예를 들면 Weber가 

정의한 교섭구조 중 공식적인 단체교섭이 이루어지는 교섭단위는 Kochan & 

Katz가 말하는 공식적 교섭구조와 Bean이 말하는 단체협약의 적용범위에 해

당하며,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는 단위는 Kochan & Katz이 말하는 비공

식적 교섭구조와 Bean이 말하는 단체협약의 적용범위에 해당된다. 

따라서 교섭구조는 하나의 용어로 정의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라 복합적인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느 정의를 수용하든간에 교섭구조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교섭구조는 교섭당사자, 교

섭수준, 교섭방식, 교섭사항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파악되어야 하며, 이

들 개념은 서로 중첩적인 의미를 갖는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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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구조에 대해 많은 학자들과 노사관계 당사자들이 많은 관심을 갖는 것은

교섭구조가 교섭과정이나 교섭결과, 나아가 노사관계시스템의 유효성에 향

을 미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교섭구조는 노사 양당사자의 경제적 leverage

에 향을 미쳐 노사간의 힘의 균형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

한 교섭구조는 노사의 상대적인 힘과 단체교섭의 결과(예: 임금인상, 직무만족, 

각 직무의 상대적인 임금수준), 중앙화의 정도, 파업빈도, 산업민주주의에 대한 

노조의 태도 등에 향을 미친다고 한다(Weber, 1967; Mills, 1994: 261; Clegg, 

1976: 9).예를 들면 교섭구조의 집중화는 종업원들(특히 직종 craftman)의 고용

조건에 대한 통제의 감소로 불만족을 야기하며(Mills, 1994: 237), 분권화된 교

섭구조는 집권화된 교섭구조에 비해 파업횟수가 높다고 한다(Hendricks & 

Kahn, 1982). 

한편 단체교섭을 ‘노사의 힘의 관계를 배경으로 하는 거래’로 이해할 때 단

체교섭 수준은 노동조합의 조직형태와 조직률과 접한 연관을 갖는다(Clegg, 

1976). 먼저 중앙화의 정도와 교섭수준을 보면 노사 단체의 중앙화의 정도가 

높을수록 중앙교섭 또는 산별교섭이 지배적이고, 반대로 중앙화의 정도가 낮

을수록 기업별 교섭 또는 사업장별 교섭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Clegg(1976)는 교섭이 기업이나 사업장 등 낮은 수준에서 이루어지면 힘이 분

권화되고, 산업이나 경제 전체 등 높은 수준에서 이루어지면 힘이 집중화되는, 

즉 교섭수준이 중앙화의 정도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또한 교섭수준은 조직률과 접한 관계가 있다고 한다. 즉 교섭의 중앙화가 

이루어지는 국가에서의 조직률은 높고, 분권화가 이루어지는 국가에서의 조직

률은 낮다는 것이다. 중앙화를 “임금교섭에 있어 상대방 당사자에 대한 노동조

합간 및 사용자간의 협력의 정도”로 정의한 Calmfors and Driffill(1988)에 따

르면 조직률과 임금교섭의 중앙화의 상관계수는 0.71로서 통계적으로 유의하

다고 한다. 그리고 그들은 단체협약의 적용범위와 조직률간의 상관계수도 0.76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규명하 다. 일반적으로 조직률

이 높으면 단체협약의 적용범위도 넓은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단체협약의 적

용범위가 넓다고 해서 조직률이 반드시 높은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프랑스와 

스페인의 조직률은 10% 내외이지만 단체협약의 적용범위는 각각 92%와 68%

로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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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섭수준 

전술한 바와 같이 교섭구조는 ‘구조’(structure)라는 용어가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다. 즉, 교섭구조의 다양성의 관

점에서 볼 때 교섭구조를 한마디로 일반화하는 데는 다소의 위험을 감수해야

만 한다는 것이다. 교섭구조에 대한 공통된 정의가 없음에도 가장 중요한 개념

이면서 서로 중첩된 개념인 교섭수준과 교섭단위의 측면에서 교섭구조를 분석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 중에서도 교섭이 실제로 행해지는 수준, 즉 교섭수

준을 국가간 비교연구에 많이 활용하고 있다. 

교섭수준은 단체교섭이 어느 수준에서 이루어지는가, 즉 교섭이 가장 낮은 수

준인 사업장 또는 기업수준에서 이루어지는가 아니면 산업수준에서 이루어지

는가 또는 가장 높은 수준인 전체 경제수준에서 이루어지는가에 관한 것이다. 

모든 국가에서 교섭구조의 특징인 수직적․수평적 계층을 의미하는 교섭수준

은 다음과 같이 정형화할 수 있다. 스웨덴 등과 같이 노동조합의 전국중앙조직

과 전국규모의 사용자단체간에 이루어지는 전국규모의 교섭수준(economy- 

wide bargaining level), 독일 등에서와 같이 산별노조와 산업별 사용자단체간

에 이루어지는 산별차원의 교섭수준(industry-wide bargaining level), 그리고 

기업차원의 교섭수준(single enterprise or firm bargaining level)으로 분류할 수 

있다(Bean, 1994: 79). 

먼저 중앙교섭이란 개별 노동조합과 개별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간에 교섭

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들 노사단체가 소속된 중앙연합체 사이에 교섭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강력한 통제력을 가진 몇몇 중앙조직을 통해 본 협

약(master agrement, frame agreement, major agreement)이 체결되고, 이러한 

중앙교섭의 결과는 이후에 이루어지는 산별교섭에 대해 가이드라인이면서 제

한선으로 기능한다. 그러므로 전체 경제차원의 교섭은 그 자체로서 완결적인 

것이 아니라 중앙차원의 일종의 지침으로서 이후 산별교섭과 기업별 교섭을 통

해 세부적으로 구체화된다. 이런 종류의 교섭은 1950년대에서 1980년대까지의 

스웨덴, 1940년대 중반부터 1960년대 초까지의 네덜란드에서 행해졌다. 이들 

국가 가운데 중앙교섭을 타결하는데 노사단체의 전국중앙조직의 역할이 두드

러지는 국가는 스웨덴이다. 스웨덴에서 전국차원의 교섭이 이루어진데는 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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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에서 전체 노동시장을 대상으로 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소수의 강력한 

중앙단체가 존재하고 있다는데 있다. 노조측에서는 국의 TUC나 미국의 

AFL-CIO에 비해 강력한 권한과 권위를 지닌 LO, 사용자측에서는 가맹단체에 

대해 강력한 통제력을 가진 SAF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중앙교섭을 

실시하 거나 실시하고 있는 국가는 국가의 규모가 작아 노동력 규모가 작으

며, 소수의 산업이 국민총생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

다. 그리고 이들 국가는 국제경기의 변화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특징을 

아울러 가지고 있다. 후자와 관련하여 정부정책이 중앙교섭의 성립에 크게 기

여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스웨덴의 “중앙교섭은 처음에는 정부규제의 은

한 형태로 기능하 다”는 주장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Fulcher, 1991: 218). 즉, 

임금인상률을 정부의 거시경제정책과 연계하려는 시도가 교섭수준을 상향조정

시키는 한 요인이 되어 왔으며, 이 요인은 네덜란드, 노르웨이, 오스트리아와 

같은 국가에서 일정기간 동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 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

와 같은 형태의 교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1993∼94년 중앙노사단

체간의 임금인상률 합의, 1998년 IMF 경제위기를 맞이하여 노사정위원회에서 

체결된 노사정 대표간의 사회협약을 일종의 중앙협약으로 간주할 수 있다. 

산별교섭은 산별노조와 사용자단체간에 산업 전체 또는 지역을 대상으로 이

루어지는 교섭으로서 서구 대부분의 국가에서 핵심적인 교섭관행으로 자리잡

고 있다. 산별교섭은 미국이나 일본, 한국에서의 기업별 교섭과는 달리 개별기

업 수준에서의 공식적인 교섭을 배제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경 권을 고수하기를 원하는 사용자들이 산별교섭을 채택한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용자들은 노동시장내 단일임률과 표준화된 근로조건을 설정함으로

써 생산물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려는 의도에서이다(Bean, 1994: 80∼81). 

시장으로의 진입이 상대적으로 쉽고 집중화의 정도가 낮아 경쟁이 극심한 산

업에서 사용자들은 공동교섭을 통해 상호간의 경쟁에서 벗어나 소모적인 경쟁

을 피하는 것이 가능하 기 때문이다. 특히 산별교섭은 인건비의 비중이 높은 

노동집약적 산업과 지역적으로 집중된 산업에서 실시되는 경향이 강하다. 우

리나라의 경우에도 공동교섭은 대표적인 노동집약적 업종이면서 지역적으로 

편중되거나 집중된 섬유, 고무, 택시, 자동차업종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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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노동조합이 서로 결탁하여 개별사용자에게 타격을 가하는 전략, 즉 

whipsawing3)에 대해 잘 견디게 해준다는 장점이 있다. 이는 노동조합이 강력

하거나 노동시장이 완전고용에 가까울 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셋째, 사용자들이 자신의 기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의 개별교섭 대신 산업 또

는 지역수준에서의  다수사용자교섭을 원했기 때문이다. 네덜란드를 비롯한 

일부 서구국가에서 노동조합이 있어야 할 곳은 ‘공장안이 아니라 공장 문밖’이

라는 표현에서 이를 잘 알 수 있다. 즉, 단체교섭이 사업장에서 떨어진 곳에서 

이루어짐으로써 노조의 향력으로부터 사업장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Sisson(1987)은 이 요인이 서구의 많은 국가에서 중앙교섭 또는 산별교섭이 이

루어지고 있는 주된 요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넷째, 공동교섭은 교육훈련, 직업안정, 중재, 연구개발, 시장조사 등의 공공재

에 대한 재원마련을 가능케 한다는 것이다(Streek, 1992). 

노동조합으로서도 산별교섭은 특정산업 또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나의 표준

근로조건을 설정함으로써 노동자간의 무한경쟁을 예방하고, 교섭비용과 신규

조합원 모집비용을 절감하고 나아가 노조가 조직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

간에 있을 수 있는 임금 및 노동비용의 격차를 없앰으로써 노조에 대한 사용자

의 저항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정부의 관점에서도 공동교섭은 

고용보호와 투자 유도 혹은 저임금 퇴치를 목적으로 하는 정부의 임금정책 또

는 소득정책의 전제조건이 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기업별 교섭은 미국, 일본, 한국에서 중심이 되는 교섭관행으로

서 주로 산별교섭 또는 중앙교섭이 일반적인 관행인 서구국가와는 달리 노조

의 조직형태가 기업별 조합이라는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기업별 교섭

은 산별교섭과는 달리 기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근로자에 의해 결성된 

노동조합이 해당기업의 개별사용자와 교섭하는 형태를 가리킨다. 

어느 나라에서든 전술한 바와 같은 한 가지 유형의 교섭수준만 존재하는 것

3) whipsawing이란 일반적으로 노동조합이 사용자들을 이간질하여 이득을 얻는 행위를 말

한다. 이 전략은 다수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교섭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

용자를 대상으로 교섭을 실시하여 얻은 결과 또는 그 이상의 결과를 다른 사용자에게도 

강요하는 것을 의미한다. 노조뿐 아니라 사용자도 이 전술은 사용하기도 한다. 사용자들

은 사업장 폐쇄를 위협무기로 활용하기도 하고 사업장간의 경쟁을 부추켜 단체교섭을 자

신에게 유리하게 전개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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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아니다. 둘 이상의 교섭수준은 서로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인 경

우가 많다. 따라서 전술한 3가지 분류방식(three-tierd division)은 개별사업장

수준의 교섭, 산업의 특정한 직종 또는 지역교섭, 여러 산업을 포괄하는 교섭

등 다양하고 복잡한 교섭수준을 감안할 때 지나치게 획일적․추상적일 뿐 아

니라 교섭구조의 모든 측면을 포괄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한편 교섭수준은 정형화된 3가지 분류 이외에도 교섭당사자인 사용자수를 기

준으로 복수사용자교섭과 단일사용자교섭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복수사용자교섭

이란 전국 또는 어떤 산업에 속한 사용자단체와 거기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대

표하는 노조나 그 연합체간에 이루어지는 교섭을 의미한다. 단일사용자교섭이

란 기업이나 사업장 또는 부서단위로 단일사용자와 개별 노동조합간에 교섭이 

진행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의를 따를 경우 전술한 중앙교섭과 산별교섭

은 복수사용자교섭으로, 기업별 교섭은 단일사용자교섭을 지칭하는 것으로 파

악할 수 있다. 또한 근로자들의 고용관계상의 제조건에 대한 의사결정권이 어디

에 있느냐에 따라 단체교섭 수준을 중앙화와 분권화로 구분할 수 있다. 분권화

된 교섭(decentralized bargaining)이란 고용관계상의 제조건에 관한 의사결정

이 기업의 하부조직에서 상부단체의 아무런 조정없이 이루어지는 교섭으로 정

의할 수 있으며, 단체교섭에 참여하는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범위 및 단체협약의 

적용범위가 좁은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분권화는 단체교섭의 과정과 결과에 대

한 중앙의 통제가 약화되는 것을 의미한다(Visser, 1996: 15). 반면 중앙집권화

된(centralized bargaining) 교섭이란 고용관계상의 제조건에 관한 의사결정이 

기업 또는 사업장단위를 벗어나 이루어지는 교섭으로서 노동조합의 상부단체, 

즉 산별노조 또는 전국중앙조직이 교섭의 주체가 되어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범

위 및 단체협약의 적용범위가 넓은 것이 특징이다. 이렇게 정의했을 경우 분권

화된 교섭형태인 기업별 교섭은 단일사용자교섭(single-employer bargaining)

을, 중앙집권화된 교섭형태인 다수사용자교섭(multi-employer bargaining)을 

의미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3. 제외국의 단체교섭구조 변화

본고에서는 교섭구조를 복합적인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협의로는 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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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으로 파악하여 교섭구조의 변화추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교섭구조에 

대한 논의와 연구가 대부분 한 나라 또는 산업의 교섭구조가 집중화되어 있느

가 아니면 분권화되어 있는가 즉, 교섭이 이루어지는 수준에 맞춰져 있기 때문

이다. 

분권화와 집권화는 이미 완성된 구조를 의미하기는 하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추세로 간주할 수 있다. 먼저 분권화와 집권화를 이미 완성된 구조로 파

악할 때 스웨덴, 독일 등은 집권화, 일본과 한국 등은 분권화가 지배적인 것으

로 이해할 수 있다. 반면 분권화와 집권화를 추세로 간주할 때 스웨덴, 국, 

뉴질랜드 등에서는 교섭구조의 분권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반면, 우리나

라를 비롯하여 이탈리아, 덴마크 등에서는 노사정 3자합의 또는 사회적 협약의 

체결 등으로 집권화가 진행되고 있다. 

교섭구조의 변화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는 크게 대부분의 국가에서 교섭구

조의 분권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견해와 그렇지 않다는 견해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분권화를 주장하는 기존 연구에 의하면 1970년대 초반 이래 많은 국가

에서 교섭구조의 분권화 현상, 즉 중앙교섭에서 산별교섭으로, 또는 산별교섭

에서 기업별 또는 사업장 교섭으로 교섭수준이 이행되고 있다고 한다(Katz, 

1993; Windmuller, 1988; Visser, 1996).  Katz(1993)는 스웨덴, 이탈리아, 호주, 

국, 미국, 서독 등 6개국을 대상으로 교섭구조의 최근 변화추이를 분석한 결

과 서독을 제외한 나머지 5개국에서는 단체교섭의 공식구조(단체협약의 적용

을 받거나 향을 받는 노동자와 사용자의 범위)의 분권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

으며, 다수사용자교섭의 빈도가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그는 

전국 및 산별차원에서 강력한 중앙화된 틀을 유지한 가운데서의 분권화라는 

특별한 상황에 있는 호주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서 교섭구조의 분권화 현상

은 경 권 강화에 기인하는 것이지만, 전국중앙조직이나 산별노조는 이러한 

분권화 경향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다고 한다. 게다가 그는 다수사용

자교섭이 유지되어 온 독일에서조차 다수사용자교섭이 최저한의 고용조건만

을 규정함에 따라 다수사용자교섭의 향력이 감소되고 있다고 한다. 

Windmuller(1988: 92∼116)도 호주, 밸기에, 캐나다, 프랑스, 독일(구서독), 

국, 이탈리아, 일본, 스웨덴, 미국 등 10개국을 대상으로 교섭구조의 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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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찰한 결과 다양한 교섭구조가 혼재하고 있고, 일부 국가에서는 교섭구조에 

변화가 없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 일반적이고 지배적인 경향은 분권화라는 용

어가 모든 곳에서 동일한 의미를 지니는 것은 아니지만 교섭구조가 분권화의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전통적으로 산별수준에서의 교섭을 유지해 

온 국 등에서는 다수사용자교섭의 수가 1950년대 이후, 특히 1980년대 이후 

단일사용자교섭 또는 사업장 교섭으로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스웨덴에서도 

전통적인 모델, 즉 전국중앙조직과 사용자단체간의 중앙교섭이 1984년 이후 

붕괴되어 산별교섭 또는 기업별 교섭으로 교섭구조가 분권화되고 있다. 1980

년 초반까지 다수사용자교섭, 기업교섭, 사업장 교섭이 혼재되어 있었던 미국

에서는 1984년 철강산업의 단체교섭을 마지막으로 다수사용자교섭이 자취를 

감추었으며, 기업단위 교섭에서 사업장 교섭으로의 이행이 가시화되고 있다. 

Katz(1993: 12∼16)는 교섭구조 분권화의 이유로 첫째, 경 권의 강화, 둘째, 

작업조직과 작업장단위의 현안의 중요성 증대, 셋째, 기업의 조직구조의 분권

화 또는 종업원 이익의 다원화를 들고 있다. 이들 세 가지 원인 중 첫번째 교섭

력 가설은 분권화된 교섭이 이루어지면서 사업장단위의 임금과 작업규칙에 관

한 노조의 양보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으나 중앙집권

적인 교섭구조가 노동조합에 유리한지(사용자에게 불리한지) 분명하지 않으며, 

사업장단위 노조와 근로자들이 종종 교섭구조의 분권화를 지지해 왔다는 점, 

그리고 사용자 권한의 강화, 즉 노동조합의 힘의 약화가설은 독일에서는 적용

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분권화를 가져오는 요인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고 한다. 그리고 세번째 가설인 기업의 조직구조의 분권화와 종업원 이익의 다

양성 가설이 분권화를 촉진시키는데 어느 정도의 역할을 했다고 평가되지만 

분권화를 촉진시켰다는 증거가 거의 없다는 한계가 있다고 한다. 따라서 많은 

사업장에서 행해지고 있는 작업재구축으로 인해 노사 모두 이득을 보고 있으

며, 이는 교섭구조의 분권화에 대한 두번째 가설이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즉 사업장단위의 교섭은 기업과 작업장 수준에서의 의사결정에 대한 종

업원과 노조참여 증대의 자연적으로 파생하는 결과라는 것이다. 또한 사업장

단위의 교섭은 보다 유연한 새로운 작업조직 형태를 찾아내고 실행하는데 필

연적인 것이다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작업재구축이 교섭구조의 분권화를 촉진

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Windmuller(1988)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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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교섭구조가 분권화로 이행되고 있는 원인이 복합적이고 국가마다 상이하긴 

하지만 기업별 교섭과 사업장별 교섭을 촉진하는 정부의 정책과 경쟁의 격화

가 교섭구조의 분권화를 야기하고 있다고 한다. 

이상과 같이 교섭구조의 분권화를 주장하는 학자들도 Katz 스스로 시인하고 

있듯이 단체교섭의 분권화를 주장하는 학자들의 주장이 실증적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국과 뉴질랜드 등의 일부 국가에서는 

다수사용자교섭의 비중이 현격히 감소하여 교섭구조가 분권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실제로 모든 국가에서 교섭구조의 분권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노

르웨이, 포르투갈과 같은 국가에서는 도리어 최근 교섭구조가 중앙화되고 있

으며, 1980년대에는 분권화의 방향으로 진행되었으나 1989년 이후에는 중앙화

되고 있는 네덜란드, 이탈리아와 같은 국가도 있다(OECD, 1997: 63). 

<표 2>는 OECD국가들에 있어 1980∼94년 기간동안 교섭수준의 변화추이

를 보여주고 있다 이 표는 각국의 법률이나 제도에 의해 제도화된 교섭수준, 

지배적인 교섭수준, 그리고 교섭수준간의 조정방법과 조정실행 능력을 나타내

고 있다. 여기서 교섭수준간의 조정(co-ordination)이란 전국, 부문, 기업 등 각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교섭이 상호모순을 일으키지 않도록 상호조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조정은 단체교섭당사자간의 합의의 정도에 주안점을 둔 개념

이다. 예를 들면 거시경제 목표에 대한 경제전체 차원의 교섭이 성공적으로 이

루어지기 위해서는 산별 수준에서의 교섭이 이를 뒷받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섭수준간의 조정을 준거틀로 사용할 때 각국은 조정되지 않은 교섭

제도를 가진 국가, 묵시적으로 조정되는 국가, 명시적으로 조정되는 국가로 분

류할 수 있다. 먼저 조정되지 않는 교섭은 기업이나 사업장 교섭이 지배적인 

국가에서 행해진다. 이러한 유형의 교섭은 캐나다, 뉴질랜드(1991년 이후), 미

국 및 국에서 특징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스위스에서는 산별교섭이 지배적

이지만 교섭수준간의 조정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묵시적(또는 간접적) 조정은 전국중앙조직에 의한 통제나 주요 산업에 있어

서 교섭시기의 통일 등이 이루어지는 조정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일본의 경우 

대부분의 단체교섭은 기업수준에서 행해진다, 그러나 교섭은 노사 모두 별도

의 내적 조정을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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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OECD국가들의 교섭수준과 교섭조정(1980∼94)

  주 : 1) 1=기업/사업장 수준, 2=부문(산업, 업종) 수준, 3=경제전체 수준

    2) → 변화방향

    3) 명시적 조정은 노사의 전국중앙조직(및 정부)간의 중앙집권적인 교섭에 토대를 둔 

조정을 의미함. 묵시적 조정은 노사의 전국중앙조직에 의한 조직내 통제나 주요 산

업에 있어서의 교섭시기 통일 등이 이루어지는 조정을 의미함.

자료 : OECD(1994: 175).

따라서 매년 이루어지는 임금교섭은 전국중앙조직에 의해 임금인상률에 대

한 가이드라인에 기초하는 춘투라고 하는 것에 의해 시작된다. 이러한 가이드

라인은 각 산별노조에 의해 보다 구체화되어 각 산업에서 요구하는 평균임금

인상률을 결정하여 단위노조가 요구하는 인상률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한다. 

명시적(또는 직접적) 조정은 주요 교섭당사자(노사의 전국중앙조직, 때로는 

3자 구성인 경우에는 정부)가 경제전체 차원의 조정목표를 직접적으로(명시적

으로) 추구하는 조정을 의미한다. 직접적 조정방식은 단체교섭의 다단계시스

템으로 제도화된다. 각 교섭수준에서 도달한 결과는 낮은 수준의 합의가 높은 

수준에서의 합의를 보완하도록 하는 계층적인 순서를 구성한다. 

제도화된 교섭수준 지배적 교섭수준
경제전체의 조정

목   표 조정실행능력

호  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핀란드

프랑스

독  일

일  본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국

미  국

1, 2, 3

2, 3

1, 2, 3

1, 2

1, 2, 3

1, 2, 3

1, 2

1, 2

1, 2, 3

1, 2

1, 2, 3

1, 2, 3

1, 2, 3

1, 2, 3

1, 2

1, 2

1, 2

2 → 3, 1

2

2

1

3 → 2/1

2

2

1

2

2 → 1

2 → 3

2 → 2/3

2/3 → 2

3 → 2

2

2 → 1

1

명시적 조정

묵시적 조정

명시적 조정

조정없음

명시적 조정

명시적 조정

묵시적 조정

묵시적 조정

명시적 조정

명시적 조정

명시적 조정

명시적 조정

명시적 조정

명시적 조정

조정없음

조정없음

조정없음

높음

높음

제한적

결여

높음

제한적

높음

높음

제한적

결여

높음

제한적

제한적

제한적

제한적

결여

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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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주요 단체교섭 당사자들의 조정된 목표와 교섭제도의 실제 조정능력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목표는 경제전체 차원의 조정에서 조정이 없는 교섭

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하지만 교섭제도는 바람직한 목표를 얻어낼 수 있는 

능력에 있어 편차가 있다. 조정능력은 교섭수준간의 조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

가 있는가, 그러한 조정이 얼마나 빈번하게 행해지는가 등에 따라 차이가 있다

는 것이다. 

<표 2>에 의하면 교섭구조의 분권화를 주장하는 연구결과와는 다소 상이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OECD, 1994: 177∼178). 

첫째, 제도화된 교섭수준을 보면 OECD 어느 국가를 불문하고 특정한 교섭

수준이 배타적으로 행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17개국 중 9개국에서 기업

별, 산별 및 전국중앙교섭 등 세 가지 수준의 교섭제도가 혼재하고 있으며, 나

머지 8개국에서는 기업별 교섭과 산별교섭이 동시에 제도화되어 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각 국가에서 세 가지 교섭수준 또는 두 가지 교섭수준이 존재하더

라도 지배적인 교섭수준이 존재하고 있다. 전국중앙교섭이 지배적인 스웨덴과 

핀란드, 기업별 교섭이 지배적인 캐나다, 일본, 미국을 제외한 국가에서는 산별

교섭이 지배적인 교섭방식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조사대상기간인 1980∼94년 기간동안 지배적인 교섭수준에 변화가 일

어났지만 특정방향으로의 경향성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핀란드, 뉴질

랜드, 스웨덴, 국 등의 국가에서는 전국중앙교섭에서 산별교섭 또는 산별교

섭에서 기업별 교섭으로 교섭구조가 분권화되고 있지만, 반대로 포르투갈과 

노르웨이와 같이 산별교섭에서 전국중앙교섭으로 중앙집권화되는 국가도 있

다. 그리고 호주에서는 중앙집권화와 분권화가 동시에 진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7개국 중 9개국에서는 지배적인 교섭수준에 차이가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따라서 단체교섭 구조의 분권화로의 진전이 일반적인 경향이라

고 주장하는 단체교섭 분권화론자의 주장은 수용하기 어렵다. 한편 이 표에서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은 전국중앙교섭이나 산별교섭이 지배적인 국가에서는 일

정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 국가가 있으나 기업별 교섭이 지배적인 국가에서는 

아무런 변화의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즉, 기업별 교섭이 전국

중앙조직이나 산별교섭에 비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것처

럼 보인다. 이는 경제전체 차원의 조정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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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보여주고 있다. 

셋째, 호주, 핀란드, 노르웨이를 제외하고는 경제전체의 조정목표와 조정실

행 능력을 동시에 겸비한 국가가 많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주로 노사의 전국

중앙조직간의 불완전한 협력(프랑스, 스페인, 스웨덴), 가맹조직의 중앙협약으

로부터의 탈퇴(네덜란드), 중앙교섭의 교착(벨기에, 스페인) 등에 기인하는 것

처럼 보인다. 반면 경제전체 차원의 조정목표가 다소 유연한 오스트리아, 독일, 

그리고 일본시스템(단체교섭이 주로 경제전체에서가 아니라 산별수준에서 이

루어지는)은 보다 균형된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국, 캐나다, 미국 등 기업

별교섭이 지배적인 국가에서는 경제전체적으로 조정된 교섭은 각 교섭수준을 

조정하는 조직과 계층적으로 연결된 교섭수준으로 이루어진 다단계 교섭시스

템이 없기 때문에 행해지기 어렵다. 

넷째, 단체교섭의 분권화가 일어나고 있는 국가에서도 조직적 분권화와 비

조직적 분권화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조직적 분권화란 노조와 사용자의 상부

조직이 계획적으로 일부 교섭사항을 하위수준으로 위양함으로써 분권화가 이

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에도 교섭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통제권한은 

여전히 상부단체가 지닌다. 예를 들면 금속산업에서 주노동시간의 감축에 대

한 독일의 단체협약은 종업원평의회로 하여금 기업수준에서 조정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지침이 포함되어 있다. 반면 비조직적 분권화란 그러한 조정과정없

이 전국 또는 산별수준 협약의 와해 또는 붕괴로 인한 분권화를 의미한다(윤진

호, 1998: 32∼33)

단체교섭의 분권화가 일어난 국가 중에서도 핀란드, 뉴질랜드, 스페인, 스웨

덴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노조의 전국중앙조직, 산별조직, 기업수준의 조직

간에 명시적인 조정메커니즘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국가에서는 단체

교섭 구조의 분권화에도 불구하고 기업단위의 단체교섭 과정에 대한 노조 상

급단체의 통제력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다만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그러

한 조정메커니즘이 실제로 얼마나 실행될 수 있는가는 <표 2>에서와 같이 국

가마다 상이하다. 국의 경우 교섭구조의 분권화와 조정메커니즘과 조정실행 

능력의 결여가 복합적으로 작용함으로써 노조의 교섭력이 크게 저하되는 결과

를 초래하 다. 

다섯째, 교섭구조의 분권화와 노조구조의 파편화를 구별해야 한다. 노조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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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집중도와 단체교섭의 집중도는 대부분 병행하지만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조직형태는 산별노조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하더라도 교섭

구조는 기업별 교섭구조를 취할 수 있고(1960∼70년대의 한국의 산별노조, 미

국자동차노조의 패턴교섭), 반대로 조직형태는 기업별 노조이지만 교섭구조는 

산별교섭 또는 전국중앙교섭의 형태를 취할 수도 있다(1993년과 1994년의 한

국의 중앙협약). 1980년대 이후 선진국의 노동조합들은 산업구조조정에 따라 

산업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경향에 따른 조직노동운동 차원에서의 대산별로의 

조직론적인 대응, 조직률 하락에 대한 교섭력 약화와 재정적 어려움을 타개하

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조간의 합병에 의해 노조조직을 집중화시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전미자동차노조(UAW)와 기계공노조(IAM) 및 철강

노조(USA)등 3조직간의 통합, 독일 금속노조와 섬유의복노조 및 목재․플라

스틱노조간의 통합, 국의 합동기계공노조와 전기․가스․통신 및 배관공노

조간의 통합, 관공부문의 3개 노조(국가지방공무원노조, 전국공공기업체종업원

노조, 의료직원조합총연합)간의 합병, 일본의 화학일반노조동맹과 일반노조동

맹간의 합병 등은 전형적인 예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금속 3주체(민주금속

연맹, 현총련, 자동차산업연맹)간의 통합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제외국에 있어서의 교섭구조의 변화추이를 종합하면 교섭구조의 분권화가 

일반적인 현상이라는 견해(Katz, 1993; Windmuller, 1989)도 있지만, OECD 

(1994, 1997)의 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모든 선진제국에서 분권화 현상이 가속

화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부정책, 노조의 대응정도 등에 따라 집중화

로 전환될 수도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4. 교섭구조와 경제적 성과

동일한 경제적 충격에도 불구하고 나라마다 노동시장 및 경제적 성과에 있

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노사관계의 측면에서는 특히 교섭구조에 대

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즉 교섭구조의 차이가 노동시장 및 경제적 성과

에 어떠한 향을 미치느냐에 대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관된 연

구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다. 

교섭구조와 같은 제도적 장치가 노동시장 및 경제성과에 미치는 향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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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논의는 극단적으로 대립적인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주로 경제학자와 정책담당자들을 중심으로 한 유럽동맥경화증(Eurosclerosis) 

논자와 신고전학파들은 시장메커니즘을 왜곡시키는 제도와 규제는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초래하여 경제성과를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면 국의 경

제학자인 Hayek(1980)는 “노동조합은 궁극적으로 노동자들의 생활수준을 향상

시키는데 오히려 장애요소가 되며, 실업을 증가시키고, 국경제를 추락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고전학파의 관점에서 시장의 최적상태

는 완전경쟁상태이다. 그러므로 신고전파 패러다임에서 완전경쟁으로 결정되는 

임금수준은 노조가 존재할 때 결정되는 임금보다 낮으며, 이는 높은 고용수준을 

보장한다. 교섭구조 중 어느 교섭구조가 신고전파 패러다임에 접근하는가를 보

면 기업별 임금교섭에서 결정된 임금수준이 중앙집중화된 교섭시 결정되는 임

금수준에 비해 보다 탄력적이고 시장청산임금(market clearing wage)에 접근하

게 된다. 반면 중앙집중화된 임금교섭은 외부경제 충격으로 인한 부정적 향을 

단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장점은 지니지만 장래의 유연성을 약화시켜 장기

적으로는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한다. 

이에 반해 사회적 합의주의자(corporatist)4)들은 노동조합과 교섭제도 등 제

도적 장치가 시장실패를 극복하여 국민경제 성과를 제고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아주 상반된 주장을 전개하고 있다. 경제학적으로 ‘사회적 합의가설’이란 광범

위한 이해집단간의 협력이 이루어지면 시장경제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높

아진다는 것이다. 이들 주장에 따르면 사회적 합의국가들이 그렇지 못한 국가들

에 비해 실업, 인플레이션, 경제성장면에서 더 나은 거시경제 성과를 얻게 되며, 

노사간의 갈등수준이 낮아 파업횟수가 적다고 한다. 사회적 합의가설에는 다시 

Bruno/Sachs(1985) 모델과 Calmfors/Driffill(1988) 모델로 구분된다. Bruno/ 

Sachs은 1963∼73년과 1973∼80년 사이의 Misery Index(MI), 즉 평균 인플레

이션 증가율과 평균 경제성장률 감소분의 합을 측정한 결과 이 지수와 사회적 

합의정도간에는 역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신고전학파 이론과 사회적 합의주의 이론의 Bruno/Sachs 모델은 임금교섭

4) 사회적 합의주의는 가맹조직에 대해 배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노사의 강력한 중앙조

직이 존재하고, 노사 전국중앙조직의 정부에 대한 특권적인 교섭이 존재하며, 그리고 이

익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노사간의 사회적 파트너십 존재 및 정부와의 조정이 이루어진

다는 특징이 있다(Lehmbruch,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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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중앙화와 경제성과간에 선형관계를 가정하고 있다. 즉 유럽동맥경화론

자들은 교섭구조가 중앙집권화되면 될수록 경제성과는 낮아진다는 견해를 보

이고 있는 반면, 사회적 합의주의자들은 정반대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전술한 가설들은 선형관계를 가정하고 있는 반면, Calmfors와 Driffill(1988)

은 비선형가설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임금교섭의 중앙집중화 정도와 실질

임금간에는 오목상관관계(concave relation)가 있다는 것이다. 아주 집중화의 

정도가 높거나 분산화가 완전히 진전된 교섭구조를 가진 국가가 집중화와 분

산화의 정도가 중간수준인 산별(부문)교섭 구조를 가진 국가에 비해 경제성과

(고용, 실업률)가 좋다는 가설을 주장하고 있다. 즉, 교섭구조와 경제성과간에

는 ‘U자(U-shaped)’ 형태의 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이다. 교섭구조가 아주 분산

적이거나 중앙집권적인 교섭구조를 가진 국가는 중간수준의 교섭구조를 가진 

국가에 비해 실업률이 낮은 ‘U자’ 형태의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중간수준의 교섭구조를 가진 국가가 아주 분산적이거나 중앙집권적인 

교섭구조를 가진 국가에 비해 실업률이 높은 ‘역 U자’ 형태의 관계가 존재한다

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이론에 의하면 임금교섭 형태와 경제성과와의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효과가 작용한다고 한다(OECD, 1997: 64∼66).

첫째, 경쟁효과이다. 개별노조와 개별사용자간에 교섭이 이루어질 경우 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향은 개별기업의 제품에 대한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크게 의존한다. 독점기업인 경우 독점기업이 가격설정자이기 때문에 비탄력적 

수요를 지니므로 임금인상분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업은 경쟁자 또는 잠재적 경쟁자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어 가격에 대한 

수요탄력성은 무한대이기 때문에 임금인상분을 가격에 전가할 경우 해당 기업

의 제품에 대한 수요는 극단적으로 제로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에 임금인상분

을 바로 상품가격으로 전가시키지 못한다. 완전경쟁시장하에서 개별기업 수준

의 임금인상과 고용간에 상충관계(trade-off)가 발생하며, 기업별 노조는 이러

한 관계를 인식하게 된다는 것이다. 미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에서 행해졌던 양

보교섭은 비용 및 가격과 산출량 및 고용량간의 상충관계를 기업과 노조 모두 

인식한 결과라고 한다(Mitchell, 1994). 이러한 가정을 수용할 경우 산별(부문)

교섭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산별교섭은 산별노조와 산별 사용자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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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 이루어지므로 임금은 동일산업 내에서 담합으로 결정되고, 이 때 임금증

가분은 상품가격으로 이전되기 쉽다. 따라서 명목임금이 상승하더라도 실질임

금은 크게 오르지 않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에 따라 노조는 더 높은 명목임금 

상승을 요구하게 되는데 이를 노조의 독점효과라 한다. 산별수준에서 교섭하

는 노조는 자신의 시장력을 이용하여 해당산업 노동자에게 높은 수준의 임금

인상을 확보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독점효과는 산업별 사용자단체에서도 발

생하는데 사용자는 실질이윤 상승을 추구하기 때문에 노조의 명목임금상승분

을 또 상품가격으로 쉽게 이전시킨다. 노조는 이를 토대로 또 다시 더 높은 명

목임금을 요구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실질임금과 실업을 증가시키는 외부

효과를 발생시킨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보다 분산적인 교섭구조를 가진 시장은 생산물시장

에서의 수요탄력성이 높기 때문에 분산화된 임금구조를 가진 국가가 그렇지 

못한 국가에 비해 낮은 임금인상률과 높은 고용수준을 시현할 것이라고 개략

적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둘째, 외부효과이다. 임금결정제도와 경제성과와의 관계는 외부불경제

(negative externalties)에 따라 결정된다. 특정집단의 노동자들이 얻어낸 임금

교섭 결과는 경제 내의 다른 집단과 개인들에게 부정적인 향을 미칠 수 있다

는 것이다. 외부불경제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Calmfors, 1993).

① 소비자가격 불경제(consumer price externalties) : 특정노동자들에 대한 

높은 임금인상에 따른 가격인상을 모든 소비자에게 전가시켜 결과적으로 높은 

임금인상률을 시현하지 못한 사람들은 실질가처분소득의 하락을 초래한다.

② 투입가격 불경제(input price externalties) : 높은 임금인상은 투입물의 가

격을 높여 이들 투입물을 사용하는 부문의 산출물과 고용을 감소시킨다.

③ 재정 불경제(fiscal externalties) : 높은 임금인상으로 인한 실업의 증가는 

실업자에 대해 지급하는 실업급여와 관련 예산은 단체협약 적용대상자뿐 아니

라 모든 납세자에게 전가된다. 

④ 실업 불경제(unemployment externalties) : 높은 임금인상으로 인한 실업 

증가는 실업자의 취업가능성을 보다 어렵게 만든다.

⑤ 투자 불경제(investment externalties) : 임금교섭으로 인한 고임금은 노동

의 자본으로의 대체를 초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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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질투 불경제(envy externalties) : 개인의 복지는 부분적으로 비교대상과

의 비교, 즉 공정성의 인식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므로 일부 노동자에 대한 고

임금은 다른 노동자에게는 상대적 임금의 감소와 복지의 감소를 가져온다.

⑦ 효율임금 불경제(efficiency wage externalties) : 공정성 이론이 적용된다

면 높은 임금인상률을 시현한 단체협약 적용에서 제외되는 노동자들은 근로의

욕이 저하될 것이다. 또한 협약비적용 대상자들은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부문

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결과는 단체협약 비적용노동자들에게 비

용을 안겨주게 된다.

⑧ 노조간 경쟁 불경제(inter-union externalties) : 임금인상과 관련된 노조

간 경쟁은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으며, 고임금부문에서의 고용감소

는 협약 비적용부문에서의 노동공급을 증가시켜 협약비적용부문의 임금을 인

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전술한 외부불경제가 교섭과정에서 고려되는 정도는 교섭구조에 따라 상이

하다. 분산화된 교섭구조하에서는 높은 수준의 타결임금인상률로 인해 이득

을 보는 노동자들은 고임금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당사자(소비자, 노동자, 납

세자)의 극히 작은 일부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내부화하기 어렵다. 교섭구조

가 중앙집권화되고 조정될수록 이익을 보는 사람과 불이익을 보는 사람들간

에 구분이 불분명해진다. 중앙집권적인 교섭구조하에서는 고임금으로 인해 

이득을 보는 사람과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동일인이 된다. 하지만 인간은 이

타주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집중화된 교섭에서 모든 외부효과가 완전히 내부

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집중화의 정도가 높은 노조(및 사용자단체)는 그들의 

행위로 인한 국민경제적 효과를 상당정도 내부화하려고 하기 때문에 낮은 실

질임금에 합의하게 된다. 

경쟁효과와 외부효과에 의해 특정국가의 경제성과와 교섭구조의 집중화간

에는 ‘U자’ 형태(실업률과 교섭구조간에는 역U자)의 관계가 성립한다고 한다

(Calmfors & Driffill, 1988). 분산화된 교섭구조를 가진 국가에서는 고임금으로 

인한 부정적인 효과를 상당정도 외부화하려고 하지만 생산물시장에서의 경쟁

에 의해 외부화는 제한된다. 반면 중앙집중화된 교섭국가를 가진 국가의 경우 

경쟁효과에 의한 임금상승에 대한 제한은 적지만 조직구성원들의 복지를 고려

하기 때문에 임금인상으로 인한 부정적 외부효과의 상당부분을 내부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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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비해 산별(부문)교섭과 같은 중간수준의 교섭구조하에서는 경쟁적 압력

이 없고 부정적 외부효과를 내부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분산화 또는 집중화된 

교섭국가에 비해 거시경제적 효과가 좋지 않다는 것이다. 

경제성과를 설명하는 임금교섭형태 이론에는 전술한 신고전파 이론과 사회적 

합의이론 이외에도 Hystresis 이론과 정보비대칭 이론이 있다. 먼저 Hystresis 

이론은 거시경제 쇼크 이후 줄어들지 않는 항존실업(base unemployment)을 설

명하는 이론으로서 일시적 외생변수의 교란 이후 지속적으로 동태적 균형(즉, 

완전고용)으로의 회복을 방해하는 요인을 설명하고 있다. 노동시장이나 거시경

제에 있어 일시적 쇼크가 발생하면 산출물이 감소하고 기업의 노동수요가 감소

하게 되어 실업이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쇼크가 사라지고 노동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실업이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어떤 이유로 실업은 좀처럼 감소하지 

않는다. 그 이유를 Hystresis 이론에서는 노동조합과 기업이 선택하는 임금이 

시장청산임금보다 높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이 이론에는 경제내 쇼크가 사라

지더라도 노동조합의 이기주의적인 임금상승이 실업을 줄이지 못함을 설명하는 

내부자-외부자 이론과 기업이 (실업을 청산하는) 균형임금 이상의 효율임금을 

지급함으로써 실업을 지속시킨다는 효율임금 이론이 있다. 내부자-외부자 이론

에서는 초기업적 임금교섭 형태가 기업별 교섭형태에 비해 높은 고용효과를 가

져온다고 한다. 효율임금 이론은 기업이 지불하는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이 평균 

노동생산성을 증가시킨다는 이론으로서 고용측면에서는 집중화된 교섭형태가, 

경제성장의 측면에서는 분산화된 교섭형태가 유리한다고 한다(이동임, 1997). 

정보비대칭 이론에는 죄수의 딜레마 이론과 거래비용 이론이 있다. 죄수의 

딜레마 이론에서는 정보의 부족으로 인해 기업별 교섭이 경제적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반면 상대적으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초기업적 교섭형태는 파

업횟수를 줄여 산업평화를 가져온다는 주장이다5). 거래비용 이론에 의하면 전

체 거래비용의 크기는 계획의 횟수에 따라 증가한다고 한다. 그러므로 중앙화

된 교섭구조에서는 계약비용이 낮기 때문에 분산화된 교섭형태에 비해 거래비

용이 낮아진다고 한다(이동임, 1997). 

국민경제적 차원에서 임금교섭 구조를 평가하는 이론들의 장점을 살펴보면 

5) 반드시 초기업별 교섭이 산업평화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한번 발생할 경우 국민경제에

의 파급효과는 기업별 교섭에 비해 매우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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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다. 탈집중화된 임금교섭은 집중화된 교섭구조에 비해 탄력적인 임

금결정으로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높이고(신고전학파), 효율임금의 지급으로 

근로의욕을 높여 생산성을 높인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집중화된 임금교섭 구

조는 노동시장의 특수한 거래비용을 줄이고(거래비용 이론), 죄수의 딜레마를 

해결하여 파업횟수를 줄여 산업평화를 가져오며(죄수의 딜레마 이론), 외부효

과를 내부화하고(사회적 합의이론), 집단이기주의적인 기업별 노조의 임금상

승을 통제하며(내부자-외부자 이론), 경쟁적인 기업간에 높은 효율임금 지급을 

자제하여(효율임금 이론) 완만한 임금상승을 유도해 고용을 증대시킨다는 장

점이 있다. 

교섭구조와 경제성과간의 관계에 대한 이론이 상반됨에 따라 이를 실증적으

로 증명하기 위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들 실증적 연구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첫번째 방법은 대상국가를 특정그룹(교섭구조가 중앙집중화된 국

가와 분산화된 국가)로 구분하여 그룹별로 실업률, 인플레이션율, 고용, 성장

률, 오쿤지수, 실질소득 등의 거시경제변수를 비교분석하는 방안이다(OECD, 

1997). 두번째 방법은 대상국가를 직접적으로 서열화하는 방안이다(Bean, 

1994). 그러나 첫번째 방법은 국가를 분류할 때 자의적인 해석이 이루어질 가

능성이 있는 반면, 두번째 방법은 서열척도를 사용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표 3>은 교섭구조와 경제성과간의 관계를 분석한 실증연구를 종합한 것이

다. 이에 의하면 U자형(또는 역U자형) 가설을 지지하는 연구가 있는가 하면 

긍정적 선형관계, 심지어는 부정적 선형관계를 주장하는 연구도 있다. 또한 일

부 연구에서는 일부 변수에서 U자형 가설을 지지하지만 다른 변수에서는 선형

관계를 나타내는 등 분석결과가 일관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

를 종합하면 교섭구조가 집중화되거나 분산화된 교섭구조를 가진 국가가 중간

수준의 교섭구조를 가진 국가에 비해 경제성과가 낮다는 Calmfors와 Driffill 

(1988)의 ‘U자형’ 가설(실업률에 대해서는 역 U자)에 대해 명확한 결론을 내리

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OECD(1997)는 Calmfors와 Driffill(1988)의 ‘U자형’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보다 구체적으로 노조조직률, 단체협약 포괄범위, 교섭구조 및 조정의 집중화

정도와 경제성과와의 관계를 분석하 다. 먼저 상관관계 분석을 보면 45개 상

관계수 중 12개 지표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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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교섭구조와 경제성과간의 관계에 대한 실증연구

연구자 성과지표
대 상

국가수
대상기간 연구결과

U(역U자) 

형가정지지

Bean(1994) 실업률 20 1956∼92
교섭구조가 중앙화될수

록 선형관계
No

Bleaney(1996)
실업률과 인플레

이션율
17 1973∼89

집중화와 실업률간에는 

부정적 선형관계. 일부국

가에서 최근 역U자형

Mixed

Dowrick(1993) 생산성증가율 18
1960년대∼

1980년대
U자형 가설 지지 Yes

Freeman(1988)
고용, 실업률, 임금

상승률
19

1984, 1979

∼84/85

중앙화의 대리지표인 임

금분산과 고용간에는 U

자형, 실업과 임금상승률

과는 역U자형

Yes

Golden(1993)
실업률, 고용 및 

오쿤지수,  API
1) 17 1974∼84 혼합적 결과 Mixed

Grier(1997) 실질GNP성장률 24 1951∼88

교섭구조가 분산화된 국

가에서 가장 성장률이 높

음

No

Heitger(1987) 생산성증가율 18
1960년대∼

1970년대
U자형 가설 지지 Yes

Jackman(1993) 실업률 20 1983∼88 선형관계 No

Jackman 

et al.(1996)
실업률 20 1983∼94 선형관계 No

McCallum(1986)
오쿤지수 및 실질

임금경직성
18 1974∼84 선형관계 No

OECD(1988)
실업률과 인플레

이션
17 1971∼86

실업률에 대해서는 역U

자형
Yes

Rowthorn(1992) 고용과 실업률 17 1973∼85

1980년대에만 고용과는 

U자형, 실업률과는 역U

자형

Yes

Scarpetta(1996) 실업률 15∼17 1970∼93

실업률과 집중화와는 부

정적 관계, 일부 국가에

서 U자형

Mixed

Sockice(1990) 실업률과 API 11 1985∼89 긍정적 선형관계 No

Traxler

et al.(1996)

실업률, 고용, 오쿤

지수, APU
16 1974∼85

중앙화와 실업률간에는 

부정적 관계, 고용과는 U

자형, 오쿤지수와 API와

는 혼합적 결과

Mixed

OECD(1997)

실업률,경제활동참

가율, 인플레이션율, 

실질소득증가율, 소

득불평등도

19 1980∼96 U자형 가설 지지않음 No

  주 : 오쿤지수=실업률+인플레이션율

      API(Alternative Performance Index)=실업률+경상수지적자/GDP

자료 : OECD(1997: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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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률과 실질소득증가율에 대해서는 노조조직률, 단체

협약 포괄범위 및 교섭구조의 중앙화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거의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용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의 포괄범위가 높을수록 

그리고 교섭구조가 집중화될수록 경제활동참가율이 낮고, 조직률이 높을수록 

높다는 상관관계가 특정연도에 한해 나타났다. 다만 소득불평등도와는 거의 

모든 연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정적 관계가 나타나 조직률이 높을수록, 

단체협약의 포괄범위가 넓을수록 그리고 교섭구조가 집중화될수록 소득불평

등도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 참조).

회귀분석 결과 또한 교섭구조의 중앙화와 소득불평도와는 통계적으로 유의

한 부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 참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지만 교섭구조가 중간수준인 국가가 집중화된 국가에 비해 소득불평등도가 

더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중간수준의 교섭구조를 가진 국가가 중앙

화된 교섭구조를 가진 국가에 비해 인플레이션에 있어서도 나쁘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났다. 따라서 상관관계 분석과 회귀분석 어느 분석방법을 사용하더라

도 교섭구조가 집중화되거나 분산화된 교섭구조를 가진 국가가 중간수준의 교

섭구조를 가진 국가에 비해 경제성과가 낮다는 Calmfors와 Driffill(1988)의 ‘U

자형’ 가설(실업률에 대해서는 역U자)에 대해 부정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다

(OECD, 1997: 75∼77).

<표 4> 단체교섭 지표와 경제성과(상관관계 분석)

  주 : * p<0.1, ** p<0.05,  *** p<0.01

자료 : OECD(1997: 75).

노조조직률 순위 단체협약 포괄범위 순위
교섭구조의 중앙화 

및 조정순위

1980 1990 1994 1980 1990 1994 1980 1990 1994

실업률

고용

인플레율

실질소득증가율

소득불평등도

 -0.117

  0.401*

  0.212

 -0.400*

 -0.572**

  0.056

  0.224

  0.205

 -0.066

 -0.607***

  0.263

 -0.065

 -0.149

  0.291

 -0.371

 -0.050

 -0.211

 -0.098

  0.248

 -0.390

  0.193

 -0.414*

 -0.003

  0.321

 -0.341

  0.423*

 -0.621***

  0.204

  0.144

 -0.469*

 -0.280

  0.289

 -0.325

 -0.035

 -0.596**

 -0.136

 -0.086

  0.018

  0.087

 -0.474**

  0.189

 -0.451*

  0.142

 -0.130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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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단체교섭 지표와 경제성과(회귀분석)

  주 : * p<0.1, ** p<0.05,  *** p<0.01

자료 : OECD(1997: 75).

결론적으로 교섭구조의 집중화와 경제성과간에는 체계적인 관계를 형성하

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산업의 성격, 노조의 조직구조, 경제의 개방정도 등 여

러 가지 요인에 의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5. 교섭구조의 결정요인

일반적으로 일단 확립된 교섭구조의 주요 요인은 지속적이며 비교적 안정적

으로 유지되지만, 결코 변하지 않는 정적인 것은 아니다. 교섭구조는 시장과 

기술적 요인, 정부정책 및 노동자들의 노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교섭구

조가 점진적으로 변화하며, 때로는 근본적으로 변하는 역동성을 갖기도 한다

(Bean, 1994: 89). 

한 나라 또는 한 산업의 교섭구조의 기본적인 특징은 일단 확립되면 안정적

으로 유지되는 경향이 있다. 즉, 중앙집권적 교섭구조이던 분권적 교섭구조는 

오랜기간 동안 기본적인 본질은 유지한다는 것이다. 이 점에서 상대적 안정성

은 교섭구조의 두드러진 특징의 하나로 간주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교섭구

조가 변화의 압력을 전혀 받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반대로 교섭구조는 노

사관계에 향을 미치는 시장적 요인, 노사간의 힘의 균형, 정부정책 등에 중

요한 변화가 일어날 때 쉽게 적응할 뿐 아니라 그 변화는 급진적이 아니라 점

진적인 형태로 일어난다(Windmuller, 1988: 113∼114).

많은 경우 사용자 또는 노동조합은 사전에 결정된 ‘이상적인’ 교섭구조에 얽

실업률 고용률 인플레이션
실질소득

증가율

소득

불평등도

노조조직률

단체협약 포괄범위

교섭구조의 중앙화 국가

중간수준의 국가

1990

1994

  -0.018

   0.075***

  -2.921
*

  -1.086

   1.677

   3.815***

   0.192***

  -0.235***

   2.898

  -0.001

   1.430

  -0.615

   0.007

   0.039*

  -2.966
**

  -2.607
**

  -5.215***

  -7.145***

  -0.003

   0.016**

  -0.584

   0.219

   0.727**

   0.066

   0.014***

  -0.006*

  -0.356
*

  -0.560
***

   0.013

   0.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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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이는 것은 아니다. 대신 그들은 그들이 인식하는 요구와 이익을 가장 잘 실

현할 수 있도록 상황에 적합한 교섭구조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비록 노동조

합은 고용관계상의 제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가장 유효한 수단으로 집중화를, 

사용자는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환으로 분권화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지만 

노사 모두 특정한 교섭수준만을 고집하지는 않는다. 

그러면 국가마다 그리고 산업마다 교섭구조에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스웨덴, 독일 등의 국가에서는 전국중앙교섭 또는 산별교섭이 우세

하고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기업별 교섭이 주된 교섭구조일까? 이와 같이 국가

마다 교섭구조가 상이한 이유는 특정국가의 노사관계시스템과 연관된 교섭구

조는 우연의 결과 또는 역사적인 우발적 사건의 결과가 아니라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교섭구조의 결정에 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는 시장적 요인, 단체교섭

사항, 노사의 대표성 문제, 교섭력 강화를 위한 노사의 전술, 개별근로자의 

향력, 정부의 정책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시장적 요인(economic factor)

교섭구조는 교섭이 이루어지는 시장적 상황, 즉 생산물시장과 노동시장에 

의해 많은 향을 받는다. 역사적으로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노동조합은 생산

물시장의 대부분을 조직하여 동일시장 내에서 동일노동을 하는 노동자에게 동

일임금을 지급함으로써 ‘임금을 경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교섭구조를 추구하

여 왔다. 임금을 경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주요 기제의 하나는 공식 또는 비공

식 교섭구조, 즉 단체협약의 적용범위를 생산물시장의 범위와 일치시키는 것

이다. 예를 들면 의복제조업이나 트럭운송산업에서는 생산물시장을 포괄하는 

교섭구조를 구축하여 왔다. 또한 건설산업의 경우에도 시장적 요인을 고려하

여 교섭구조를 결정하고 있다. 지역에 중심을 두는 중소건설회사들은 해당지

역을,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대형건설회사들은 전국을 교섭단위로 설정하는 

경향이 있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노동조합이 높은 수준의 중앙화를 달성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산물시장의 대부분을 조직하여야 하며,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조직형태를 갖출 필요가 있다. 



42

───────────────────────────────────

지나친 단순화의 위험은 있지만 산업별 노조는 생산물의 범위에 따라 구분

되는 교섭구조를, 직업별 노조는 투입물의 종류나 노동시장의 특성에 따라 교

섭구조를 나누는 경향이 있다(Weber, 1967: 14). 

일반적으로 노동조합은 교섭구조와 시장구조를 일치시키려고 하지만 사용

자들도 생산물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할 경우 사용자들의 행위를 규제, 예를 들

면 임금경쟁을 제거하기 위해 다수사용자교섭을 원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다수사용자교섭은 일반적으로 ① 기업의 수가 많고, ② 기업당 평균 노동자수

가 적으며, ③ 기업이 지역적으로 집중되어 있고, ④ 기업간 경쟁이 아주 치열

하며, ⑤ 노조조직률이 전체 평균보다 높은 업종에 행해지고 있다(Windmuller, 

1988: 99∼113)는 점을 감안할 때 전술한 의복제조업, 건설업, 트럭운송업 등은 

이들 조건 중 적어도 3가지 이상이 해당된다.

나. 교섭사항(nature of bargaining issues)

시장적 요인 내에서 단체교섭에서 논의되는 교섭사항의 성격 또한 교섭구조

의 결정에 향을 미친다. 즉, 쟁점의 성격에 따라 교섭의 수준이 달라지는 형

태로 교섭구조가 정해진다는 것이다. 교섭사항은 크게 교섭수준에 따라 시장 

전체에 걸친 것, 회사수준의 것, 그리고 사업장(지역) 수준의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임금과 같은 사항들은 시장 전체에 파급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를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섭구조의 중앙집권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이다. 둘째, 기업연금이나 보험 등 부가급여에 관한 사항은 사업장마다 통일성

을 위해 회사수준에서 교섭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작업규칙, 휴식시간, 산

업안전보건 등의 사항은 사업장 수준에서 다루어진다. 예를 들면 임금과 부가

급여에 관한 교섭은 전국단위의 교섭에서 하고, 지방적 문제는 지방별 교섭에

서 하도록 하는 미국 자동차산업의 교섭은 쟁점의 성격에 따라 교섭수준을 달

리한 교섭구조의 대표적인 예이다. 또한 임금과 같은 문제가 핵심적 쟁점이 될 

경우에는 전국수준의 교섭으로 집중화하려는 경향이 있고, 지역적 문제가 주

요 쟁점으로 부각될 때에는 교섭이 분권화(decentralization)되는 경향이 있다. 

격화되는 국제경쟁과 국내 비조직사업장에서 오는 압력으로 생산성이나 고용

보장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함에 따라 미국에서는 교섭이 분권화되는 경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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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쟁점은 산업수준보다는 기업이나 공장단위의 교섭에서 

논의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 또한 교섭구조는 개별 일선감독자와 작업집단이 

비공식적인 협약을 체결하거나 실제로 단체협약의 일부 조항을 무시하는 부서 

또는 비공식집단이 있을 수 있다. James Kuhn(1962)은 이러한 활동을 파편적 

교섭(fractional bargaining)이라고 지칭하고 있다. 

제외국의 단체교섭 변화에서 살펴보았듯이 1980년대에 진행된 일련의 변화

의 하나는 전체적인 경향은 아니지만 일부 국가에서 교섭구조가 보다 분권화

되어 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단체교섭에서 논의되는 교섭

사항은 전체적으로 중앙집권화 또는 분권화할 가능성 모두를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국가의 노사관계시스템이 분권화 또는 중앙집권화로 진행될지에 

대해 전적으로 명확하지 않는 이유가 된다. 이는 특히 서구에서 다단계 교섭수

준으로의 변화는 기업별 교섭과 사업장별 교섭이 행해지고 있지만 이와 동시

에 산업수준의 교섭 또는 경제전체 차원의 교섭을 유지하려는 데서 잘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기업별 교섭이 많이 행해지고 있지만 동시에 임금과 같

은 사항에 대해서는 산별교섭이나 중앙교섭을 통해 교섭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서도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 즉, 단체교섭이 비록 분권화로의 추세가 가속화되

고 있지만 교섭은 여러 수준에서 행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교섭이 여러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교섭사항의 가

장 적정한 수준에의 배분문제뿐 아니라 노동조합과 사용자 모두 다양한 수준

간의 협력이라는 문제를 야기시킨다. 

다. 정부정책(government policies)

노사관계 당사자들이 교섭구조를 결정하는데 있어 어느 정도 자율성을 가지

고 있지만 정부정책은 교섭구조의 방향과 형태결정에 외적 요인으로서 교섭구

조의 결정에 많은 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정책에는 실제 정부정책, 법률뿐 

아니라 법원의 판결, 우리나라의 경우 각급 노동위원회의 결정 등이 포함된다. 

최근까지 대부분의 국가는 교섭구조와 연관된 사항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성향을 보여 왔다. 이러한 비개입정책은 노조인정문제, 교섭단

위, 상호관심사인 절차적 사항 등을 포함하여 상호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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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노사관계 당사자들이 해결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라는 일반적인 믿음과 일

치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북미국가인 미국 정부와 캐나다 정부는 교섭구조와 

연관된 문제를 해결하는데 매우 적극적이고 일관되게 개입하고 있다. 개입하

는 주목적 중의 하나는 노사간의 분쟁 또는 특정교섭 단위에 대한 노조간의 분

쟁으로 인한 갈등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면 미국의 경우 전국노동관계

위원회(National Labor Relations Board)의 결정이 교섭구조에 매우 중요한 

향을 미친다. 법률에 의하여 정해진 소수의 제한규정을 제외하면6) 전국노동관

계위원회는 해당 노사가 합의하는 데에 따라 선거구를 정한다. 이는 노사의 자

율에 의한 해결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사간에 의견이 다를 때에

는 전국노동관계위원회가 선거구를 정한다. 선거구의 구분 원칙에 관한 일반

적 원칙으로 미국 노사관계법에서는 “근로자로 하여금 법률에 정한 완전한 자

유를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단체교섭에 적합한 단위는 사용자단위, 직업단위, 

공장단위 또는 이들의 세부단위가 될 수 있다”고 매우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실제로 교섭단위를 정할 때에는 전국노동관계위원회가 정한 

일정한 기준에 따르게 된다. 이 때 주로 적용되는 기준은 공통의 이익, 지역적 

근접성, 사용자의 관리적․지역적 조직구분 및 기능적 통합성(functional 

integration), 근로자의 이동성, 이전의 교섭 역사, 근로자의 요구, 조직의 범위 

등이다. 또한 근로자의 조직과 대표성, 근로자의 노동, 기술, 이해관계 및 근로

조건의 유사성, 소득의 크기와 그 결정방법의 유사성, 노사관계 정책에 관한 

결정과 감독의 공통성 등도 간혹 참고하는 기준이다.

또한 많은 국가에서는 지속적이지는 않지만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기와 정부가 인플레이션과 고실업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강요하기보다는 노

사간의 합의를 도출할 목적으로 경제전체 수준의 교섭을 바라는 시기에 간헐

적으로 교섭구조의 결정에 개입하여 왔다. 주목적은 예를 들면 전국노사단체

간의 합의에 바탕을 둔 소득정책의 마련이며, 이는 임금안정과 물가안정을 도

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노사 양측의 전국중앙조직을 포함하여 경제전체 수

준의 교섭에 개입함으로써 임금안정을 이루려는 시도는 네덜란드, 노르웨이를 

6) 노사관계법에는 전문직과 경비원(guard)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교섭단위를 두도

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기술특성과 도제식 훈련과정을 가진다는 점에서 서로 유사하며 

다른 근로자와 구별되는 숙련기능직(skilled journeyman and craftsman)에 대해서는 별도

의 직업별 교섭단위를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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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행해졌다. 우리나라에서도 1993∼94년 중앙노사단체간

의 임금인상률 합의, 1998년 IMF 경제위기를 맞이하여 노사정위원회에서 체결

된 노사정 대표간의 사회협약이 이에 포함된다. 중앙협약을 체결하는 국가에

서 교섭구조의 중앙집권화가 반드시 지속적으로 유지되지는 않지만 실제로 교

섭구조가 집권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라. 전술(Tactics)

정부정책이 단체교섭이 행해지는 게임의 법칙을 규정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들 법칙이 규정하는 제한 가운데 전술적 요인이 단체교섭의 형태를 규

정한다. 노사 양당사자는 각각 교섭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실질적 또는 예상된 

손실을 가함으로써 자신의 교섭력을 극대화하는 대신 상대방의 교섭력을 약화

시킬 수 있는 교섭구조를 택하려고 노력한다. 

교섭력 강화를 위한 전술 중 노조 또는 사용자가 활용하는 전술은 whipsawing

이다. 예를 들면 미국 자동차산업의 경우 전미자동차노조(UAW)는 자동차 3사

중 특정기업을 패턴교섭의 목표(또는 파업목표)로 선정함과 동시에 단체교섭의 

진행순서를 공식 발표하여 선정된 타깃기업과 우선적으로 집중적인 교섭을 진행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패턴교섭의 대상기업에서 단체협약이 체결되면 체결

된 단체협약에 준거하여 다른 기업에 대하여 차례로 단체교섭을 진행하게 된

다.7) 이에 대해 사용자들은 공장폐쇄를 위협무기로 활용하기도 하고 사업장간의 

경쟁을 부추겨(whipsawing) 기업간 그리고 사업장간 패턴교섭을 약화시키는 전

술을 사용하기도 한다. 

전술적 요인은 다수사업장을 가진 기업에서의 교섭구조를 설명하는데 도움

을 준다. 예를 들면 비슷한 제품을 생산하는 복수의 사업장을 가진 사용자는 

사업장별 교섭을 선호하는데 반해, 노조는 사업장 전체를 묶어 기업을 교섭단

위로 교섭하려 할 것이다. 이 경우 근로조건의 표준화와 거래비용과 교섭비용

7) 이러한 패턴교섭을 Katz(1987: 29∼30)는 연계교섭(connective bargaining)이라고 정의하

고 있다. 그에 따르면 자동차산업에서의 단체교섭은 기업간에 있어서나 기업내 사업장들

간에 있어서 시범적으로 체결되는 단체협약에 준하여 다른 기업이나 다른 사업장들의 단

체협약이 연동되어 결정된다는 의미로서 이와 같이 개념짓고 있다. 미국 자동차산업의 단

체교섭과정에 대해서는 최 기․이병훈(199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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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절감을 위해 사용자가 기업별 교섭을 선호할 수도 있다. 이런 장점에도 불

구하고 사업장별 교섭을 선호하는 이유에는 한 사업장에서 파업이 일어나더라

도 파업이 발생하지 않은 다른 사업장에서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자에

게는 파업의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조의 입장에서는 모든 사업

장을 교섭단위에 포괄하여야만 파업시 사용자에게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반대

로 서로 다른 사업장이 중간재 사업장과 완제품 사업장으로 공정상 연결되어 

있을 때에는 사용자는 모든 사업장을 포괄하는 기업별 교섭을, 노조는 사업장

별 교섭을 선호할 것이다. 생산물이 수직적으로 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한 사

업장에서의 가동중단은 곧 전체 사업장에서의 조업중단을 의미하기 때문에 사

용자는 모든 사업장을 포괄하는 통일교섭이 사용자의 교섭비용을 낮추는 결과

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전술적 요인은 통상적으로 교섭구조의 결정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간주되지

는 않지만 개별기업에 따라서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마. 조직의 특성(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사용자와 노조의 조직적 특성 또한 교섭구조의 결정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

용하고 있다. 특히 재벌기업에서 경 의사결정의 집권화는 노조로 하여금 교

섭구조를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다. 즉, 노조는 교섭구조를 중요한 

경 의사결정이 행해지는 수준으로 상향조정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재벌

기업의 경우 기업별 또는 사업장별로 교섭하는 것이 아니라 재벌기업의 회장

과 교섭하려는 움직임이 이를 잘 설명한다. 

이에 반해 사용자는 노조의 중앙화를 경 의사결정의 집권화로 대응하려는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1950년대 Teamster의 위원장인 James R. 

Hoffa는 교섭구조의 중앙화를 통해 노조를 장악하려고 하 다. 이에 대해 사용

자들은 전국적인 사용자단체를 결성하여 노조에 대항하려고 하 다. 교섭구조

가 노조 내에 자신의 힘을 증대시키려는 노조간부의 선호에 따라 일부분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노조의 조직률 또한 교섭수준의 결정에 향을 미친다. 예를 들면 한 기업 

또는 한 산업 내에 한 노조의 조직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교섭수준이 상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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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조직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교섭수준이 집권화되고 단

체협약의 적용범위도 확대된다는 Calmfors와 Driffill(1988)의 실증연구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한 기업 또는 한 산업에 주도적인 노조가 없을 경우 교섭수

준은 분권화되는가, 이 경우에는 여러 노조들의 협력의사와 일반 조합원들의 

지지를 얻어낼 수 있는 노조의 능력에 크게 좌우된다. 

노사의 대표성(representational factor)은 노사가 바라는 단결의 형태와 관련

된다. 노조는 특정사안을 지배하는 공동의 규칙을 형성하는데 있어 다양하고 

때로는 상충되는 목표를 가진 여러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작업집

단은 자신의 교섭력을 증대시키기 위해 연대하기도 한다. 하지만 공동전선의 

구축은 개별 작업집단의 목표를 부분적으로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각 작업집단은 교섭력의 확대로 인해 얻는 이득과 의사결정에서 자율성의 포

기로 인한 지각된 손실보다 큰 경우 연대하려고 할 것이다. 어느 특정시점에서 

이와 같은 대체율이 부의 값을 나타낼 때에는 노조간에 긴장이 조성되어 공동

전선이 붕괴될 지도 모른다. 

대표성 문제는 먼저 조합원 구성상의 동질성의 정도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

므로 대표권 문제는 산별노조 내에 소수이지만 무시할 수 없는 규모를 갖는 직

종노조가 존재할 때 발생하기 쉽다. 우리나라의 경우 연합노련에서 병원, 건설, 

공익노련의 분화, 출판노련에서 언론노련의 분화, 금융노련에서의 사무금융노

련과 보험노련의 분화, 화학노련에서 고무산업노련의 분화, 자동차노련에서 택

시노련의 분화, 우전통신노련에서 체신노조의 분화 등을 사례로 들 수 있다. 

또한 대표권 문제는 교섭구조의 각 단위에서 고려하는 쟁점의 성격에 의해

서도 발생한다. 예를 들면 임금과 같은 일반적인 사항이 교섭의 쟁점이 될 때

에는 교섭권 문제는 상이한 작업집단간의 이득의 공정한 배분을 보장하는 의

사결정절차가 있느냐에 주안점이 주어진다. 그러한 절차가 없을 경우에는 전

미자동차노조에서 ‘직종노조의 반란’을 일으키는 요인이 된다. 하지만 특정 작

업집단에만 중요한 사항의 경우 대표권 문제는 기존의 교섭단위에서 적정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 작업장 수준에서 특정 작업집단이 자신들의 문제가 교섭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되지 않다고 믿을 때 그들은 새로운 교섭단위를 구축할  

지도 모른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산별노조의 지도부는 노조의 제한된 

자원 중 어느 정도를 전국적인 목표의 달성에서 특정 작업집단의 목표를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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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기 위해 전환해야 할 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노조와 마찬가지로 사용자 또

한 예상되는 이득과 손실에 대한 계산이 교섭과정에서 사용자연대의 유지 또

는 분열을 결정한다. 미국의 경우 주로 단체교섭을 위해 결성된 사용자단체는 

규모가 큰 노동조합과의 교섭에서 자율성을 지키는 대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서비스산업에서 일반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동차, 택시업종에서는 지

역별로 노동조합의 지역지부와 해당지역의 사용자단체간에 공동교섭이 이루

어지고 있다. 

바. 교섭구조의 역사

국가와 산업에 따라 많은 차이는 있지만 서구에서는 다수사용자교섭이, 미

국에서는 단일사용자교섭이 지배적인 교섭구조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차이

는 노조를 보는 시각의 차이, 노사의 선호도, 정부정책 등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서구의 경우 노동조합은 임금경쟁에서 벗어나려는 

의지와 노조를 사회개혁을 위해 투쟁하는 노동계급운동의 불가결한 세력으로 

보는 시각 등으로 인해 다수사용자교섭을 원하는 성향이 강했다. 또한 사용자

들도 그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용자단체를 통해 노조와 교섭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있었기 때문에 서구에서 교섭구조의 집중화가 가능하

다. 이에 반해 미국에서는 서구와는 다른 개인주의성향, 독점주의에 대한 여

론의 반발 등으로 인해 교섭구조의 분권화가 가능하 다. 

사. 사회․문화적 전통8)

 교섭구조는 그 나라의 사회․문화적 전통(나아가 그 민족의 특질)에 의해 

결정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면 독일에서는 산업별 교섭구조, 한국에서는 기

업별 교섭구조가 지배적인 교섭구조를 설명하는 한 가지 요인으로 그 민족의 

기질로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확성, 논리성, 특히 통일성을 좋아하는 

독일인의 기질은 기업차원의 다양한 교섭보다는 산업차원에서 표준화된 통일

된 교섭을 정착시킨 요인이라는 것이다. 독일인의 강한 집단의식 또한 초기업

8) 사회․문화적 특질에 대해서는 이동임(199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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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교섭구조를 유지하는데 크게 기여하 다. 이와 같은 강한 공동체 의식은 강

제경작이라는 독일의 농경문화에서 향을 받았다고 한다9)

반면 한국의 기업별 교섭구조는 국민의 동질성이 전국 차원이 아닌 지엽적

으로 제한된 데서 출발한다. 동질성은 특히 지역과 혈연과 관련될 때 크게 나

타나는 경향이 있다. 이는 농경문화에 크게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는 

비가 많은 몬순기후로 쌀농사를 지으며 작은 마을이 일찍 형성되어 자급자족

이 가능하 다. 그 결과 외부와 접촉이 거의 없었으며 같은 성씨끼리 모여 살

았기 때문에 사회구성원들간에 위계질서가 엄격하 다. 이러한 소규모 마을의 

동질성이 노조의 조직형태나 교섭구조에 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론된다. 한

국인의 동질성 또는 단결성은 직접 소속된 혈연관계에서 강하듯 노동자의 결

속력도 직접 소속된 기업 차원에서 강하고, 초기업적 차원에서는 약한 경향을 

설명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노동자들의 낮은 계급의식(결속력

과 집단의식)은 조합원 출신의 국회의원 당선율과 득표율을 보면 그대로 드러

난다. 

[그림 1]은 지금까지 살펴본 교섭구조의 중앙화 또는 분권화에 향을 주는 

주요 요인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각 요인이 교섭구조의 중앙화에 기여하

는지 분권화에 기여하는지 아니면 요인의 성격에 따라 중앙화 또는 분권화에 

기여하는지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생산물시장과 노동시장의 범위

가 넓으면 넓을수록, 생산물시장에서 노조가 강력하면 할수록, 정부의 임금정

책이 있을수록, 해당기업 또는 산업에서 조직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노조지도

부가 다수사용자교섭을 원하면 원할수록, 사용자들의 집중도가 높으면 높을수

록 교섭구조의 중앙화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반대의 경우에는 

분권화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입법, 교섭사항, 교섭역사 등의 

요인은 중앙화를 촉진하는 법률이 제정되면 될수록, 교섭역사에서 중앙화의 

전통이 강했는가, 교섭사항이 전국적인 쟁점일수록 교섭구조는 중앙화를 추구

9) 몬순기후에 속하는 한국의 농경문화에서는 물을 이용한 쌀농사이기 때문에 물이 고이도

록 논두 을 만든다. 이 논두 은 논길이자 논, 즉 자신과 타인을 구분하는 경계가 되기

도 한다. 반면 농사를 하는 독일의 밭에는 전혀 구분의 표시가 없다. 농로가 없으므

로 항상 집단작업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공동작업을 하지 않고 개인작업을 할 경우 이미 

파종된 밭에 큰 피해를 주기 때문이다. 개인행동이 이웃에게 피해를 주므로 늘 이웃을 

배려하는 공동체 의식이 농경문화에서 함양되었다는 것이다.



50

───────────────────────────────────

하게 된다. 

[그림 1] 교섭구조의 중앙화에 향을 주는 요인

 시장적 요인

 생산물시장의 범위(+)

 노동시장의 범위(+)

 생산물시장의 노동조합(+)

 산업의 집중도(+)

 정부정책

 산업의 탈규제(-)

 입법(±)

 정부의 임금정책(+)

 조직의 특성 및 전술

 조직률(+)

 노사의 전술(±)

 노조지도부의 선호도(+)

 사용자들의 집중도(+)

교섭구조의 중앙화

 교섭사항(±)

 교섭역사(±)

 사회․문화적 요인((±)

주 : +(-)부호는 각 변수가 교섭구조의 중앙화의 정도에 긍정적(부정적) 효과를 미치는가를 

나타낸 것임. 즉, 부호가 +이면 중앙화에 긍정적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면 부정적

인 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함. 

6. 우리나라의 단체교섭 구조

단체교섭의 구조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개념은 교섭수준과 단체교섭의 중

앙화․분권화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단체교섭 구조의 변화를 

살펴보기 전에 교섭구조의 구체적인 표현형태인 단체교섭 방식에 대해 살펴보

고자 한다. 교섭방식에 대한 이해는 교섭구조의 변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

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교섭방식은 산업구조,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노동운동



團體交涉 構造  51

───────────────────────────────────

의 역사, 법규제 양식 등을 포함하여 전술한 교섭구조의 결정요인에 따라 다양

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단체교섭 방식은 이를 연구하는 학자, 기관 등에 따라 사용하는 용어나 의미

에 있어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이를 종합하면 우리나라에서 행해지고 

있거나 가능한 교섭방식으로는 기업별 교섭, 통일교섭(중앙교섭), 산별교섭, 공

동교섭, 집단교섭, 그리고 대각선교섭 등을 들 수 있다. 현행 노동부에서는 기

업별 교섭, 통일교섭, 대각선교섭, 집단교섭, 공동교섭으로 구분하여 조사하고 

있다(1997). 각 교섭방식의 정의와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기업별 교섭

기업별 교섭은 특정기업이나 사업장을 단위로 하여 기업별 노조와 사용자가 

행하는 교섭으로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보편적인 교섭방식이다. 기업별 교섭은 

해당기업의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의 교섭이므로 각 기업의 경 실적과 기타 근

로조건의 특수성을 잘 반 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단체교섭이 기

업별 교섭으로 진행되면 동종 또는 유사산업 내의 기업간의 임금 및 근로조건

에 상당한 격차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배무기, 1989: 429). 

또한 교섭사항이 철저히 기업내 문제로 국한되기 때문에 산업전체의 문제 또

는 전체경제 차원의 문제는 전적으로 배제될 수밖에 없어 조합이기주의를 배

양시키는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1987년 민주화 선언 이후 직종별․성

별․학력별 임금격차는 축소되어 왔지만 기업규모간 임금격차는 확대되어 노

동운동전선의 통일과 노동자간의 연대감 조성에는 아주 좋지 못한 결과를 초

래하고 있다. 기업별 교섭은 교섭수준과 관련해서는 기업 또는 사업장 수준에

서 이루어지는 교섭이기 때문에 가장 분권화된 교섭형태이다. 

나. 통일교섭

통일교섭은 명실상부하게 산업별 또는 직종별로 조직되어 있어 노동시장을 

전국적으로 또는 지역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 산업별 노조와 그에 대응

하는 사용자단체와의 교섭을 일컫는다. 기업별 노조로부터 교섭권을 위임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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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단체(산별연맹)와 이에 대응하는 사용자단체 또는 교섭권을 위임받은 사

용자단체와의 교섭 또한 통일교섭으로 간주할 수 있다. 통일교섭은 산별노조 

또는 교섭권을 위임받은 산별연맹이 교섭권과 체결권을 함께 가지는 중앙집권

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서구에서 최근 교섭구조가 분권화되고 있기는 하지

만 아직도 산별교섭이 지배적인 교섭방식으로 자리잡고 있다. 서구에서 북미

와는 달리 산별교섭이 지배적인 이유는 다수사용자교섭에 대한 노사의 호의적

인 반응 이외에도 노조 스스로 사회의 근본적인 재구축을 위해 투쟁하는 광의

의 노동계급운동으로 인식하는 노조의 이념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으

로 보인다(Windmuller, 1987: 84∼87)

통일교섭은 해당산업 또는 지역별로 요구하는 임금 및 근로조건의 통일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기업경 상 기업간의 격차가 심한 경우에는 통

일교섭이 이루어지기 어려우며, 설령 실시하더라도 노사 양측 모두 내부적인 

불만으로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법에 의해 산

별노조가 강제되었던 1960년대 단체교섭권이 본부조합(본조)에 있었기 때문에 

통일교섭이 가능하 으나 대부분 지부장이 단체교섭을 하고 사후에 본조의 승

인을 얻는 사실상 기업별 교섭이라고 할 수 있다(이원보, 1996: 346∼347)에 가

까운 모습을 보 다. 현재 산별노조로 간주되고 있는 철도노조, 전력노조, 체신

노조, 담배인삼공사노조 등이 산별교섭을 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사실

상 이들 기관은 정부의 한 기관에 종사하는 현업 종업원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는 점에서 엄 한 의미에서 산별노조라기보다는 기업별 노조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이들 노조가 행하는 교섭형태는 통일교섭이라기보다는 기업별 교섭이라

고 해도 무방하다고 판단된다. 

다. 대각선교섭

대각선교섭은 산업별 노조 또는 교섭권을 위임받은 상급단체가 개별기업의 

사용자와 교섭하는 것을 지칭한다. 대각선교섭은 주로 산별노조(산별연맹)과 

개별사용자간에 주로 이루어지며 사용자단체와 개별 기업별 노조간의 대각선 

교섭은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상부노조와 사용자간의 대각선교섭은 개별 기업

별 노조의 교섭에 관한 권한의 위임을 받아서 행해지며, 노사간의 대등성을 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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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고 요구조건을 산업별 또는 지역별로 통일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노동조합측

으로는 유리한 교섭방식이다(배무기, 1992: 431). 대각선교섭은 교섭력이 상대

적으로 취약한 중소규모의 기업별 노조가 상급단체에 교섭권과 협약체결권을 

위임하여 개별사용자와 교섭하는 경우 많이 이용되고 있다. 때로는 산별노조 

형태를 취한 경우 통일협약의 적용을 받기를 꺼리는 개별기업이 사용자단체에 

가입을 회피하는 경우 산별노조와 개별기업간에 대각선교섭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상부조합이 대각선교섭을 두 개 이상 동시에 행하고 있을 때에는 상부조

합에서 볼 때에는 방사선 모양을 하고 있으므로 방사선교섭이라고도 한다. 

라. 공동교섭

우리나라에서는 기업별 노조가 지배적인 조직형태이기 때문에 기업별 교섭

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조합, 특히 중소규모의 노동조

합들은 교섭력을 높여 교섭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혹은 노동조합의 조

직형태를 바꾸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기업별 교섭 이외의 다양한 교섭방식

을 시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많은 경우 기업별 교섭 이외의 교섭방식에 대

한 이해가 미흡하여 용어의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 

공동교섭이란 지부의 교섭에 산별노조가 참가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산별노조와 산별노조의 지부가 공동으로 사용자와 교섭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행법상 산업별 연합단체와 단위노조 산하의 지부도 단체교섭 당사자가 될 

수 있으므로 단위노조가 참여하는 공동교섭이 가능하다(김형배, 1997: 530). 우

리나라에서는 단위노조가 상급단체에 교섭권을 위임한 후 상급단체의 이름으

로 교섭을 행하되 실제로는 상급단체의 간부와 단위노조의 간부가 함께 교섭

에 참가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단위노조로서는 자신의 취약한 교섭력을 연

합단체의 힘을 빌려 보완할 수 있고 동시에 단위노조도 교섭에 참여하므로 단

위기업의 특수한 사정을 반 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뿐 아니라 단위노조의 자

주성을 지킬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과정

에서 단위노조의 조합원들이 산별연맹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게 되고 더욱 

광범위한 연대의 틀을 넓혀 가면서 산별노조 건설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직형태를 현행 재정권 등 모든 권한의 주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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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별 노조에서 산별노조로 전환하려는 산별연맹 혹은 노동조합들이 공동교

섭 방식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 

마. 집단교섭

집단교섭이란 수개의 노동조합이 집단으로 이에 대응하는 사용자측의 집단

과 교섭하는 형태를 의미한다. 이는 수개의 단위노조가 연명으로 이에 대응하

는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교섭하는 형태를 의미한다. 예컨대 업종, 기업규

모, 지역 등이 공통되는 수개의 단위노조가 그에 대응하는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와 교섭을 행하는 것이다. 

통일교섭과 집단교섭은 기업의 단위를 벗어나서 노사의 상부단체에서 교섭

이 이루어진다는 점(집단교섭의 경우 상급단체가 직접 당사자가 되는 것이 아

니라 간사역할을 하며 반드시 상급단체가 존재하지 않아도 무방함)에서는 유

사한 유형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통일교섭은 노사의 단체교섭권과 협약체결

권을 산별노조가 지니며, 산별연맹인 경우에도 교섭권뿐 아니라 체결권까지 

단위노조가 상급단체에 완전히 위임한다. 반면 집단교섭의 경우에는 노사관련 

상급단체를 통하여 노사 대표자들이 모여 집단을 구성해 노사 각각 수명에게 

교섭대표권을 위임하여 일정범위만을 타결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수준에서 

기업별 교섭을 통해 협약을 체결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면방업계를 비롯하여 금융업종, 버스와 택시업계에서 현재 행해지고 있거나 

행한 적이 있었다. 

이러한 다섯 가지 교섭방식은 단체교섭이 이루어지는 수준과 교섭에 참가하

는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성격에 따라 기업별 교섭은 분권화가 극도로 진행된 

교섭형태로, 통일교섭은 중앙화의 정도가 가장 높은 교섭형태로, 그리고 대각

선교섭, 집단교섭과 공동교섭은 분권화와 중앙화가 중층적으로 또는 복합적으

로 이루어지는 교섭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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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 교섭방식과 집권화․분권화

                        개별사용자         다수사용자           사용자단체

                      ←분권화                                      집권화→

  자료: 박우성(1998: 43)

위의 교섭방식 중 집권화의 정도가 가장 높은 교섭형태는 통일교섭이다. 노

동조합의 활동과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의 권한이 조직의 상층부, 즉 노동조합

의 전국중앙조직 또는 산별노조와 이에 대응하는 사용자단체와의 교섭이므로 

가장 집권화가 높은 교섭형태라 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집권화의 정도가 높

은 교섭형태는 집단교섭과 대각선교섭이다. 집단교섭은 다수의 노조와 다수의 

사용자가 집단으로 교섭한다는 측면에서 하나의 산별노조 또는 상급단체가 한 

사용자와 교섭하는 대각선교섭에 비해 집권화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의사결정권, 즉 체결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의 측면에서 보면 대각

선교섭이 집단교섭에 비해 집권화의 정도가 높은 교섭형태라 할 수 있다. 대각

선교섭은 단위노조로부터 상급단체로 교섭권과 체결권이 모두 위임되지만, 집

단교섭에서는 교섭체결권은 여전히 단위노조에 있기 때문이다. 대각선교섭이 

집단교섭에 비해 집권화의 정도가 높다고 하지만 이는 노동조합에게만 해당되

기 때문에 집단교섭에 비해 반드시 집권화의 정도가 높다고는 할 수 없는 것으

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 교섭방식에 대한 조사는 매년 노동부에서 설립신고증이 교부

          

 기업별 노조

          

 ↑

 분

 권  

 화

기업별 교섭 대각선교섭

 다수노조 공동교섭 집단교섭

 산별연맹(노조)  

 또는 연합단체

 ↓

 집  

 권  

 화

대각선교섭 통일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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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노동조합과 연합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노동단체조사」에서 실

시되고 있다. 1994년 이전에는 교섭방식을 기업별 교섭방식과 공동교섭방식 2

가지로만 구분하여 조사하 으며, 이 후 교섭방식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분

석을 위해 1995년 이후에는 교섭방식을 기업별 교섭, 통일교섭, 집단교섭, 공동

교섭, 대각선교섭으로 분류하여 조사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조사 과정에서 각

각의 교섭방식이 정확하게 구분되어 조사되지 않고 있다. 예를 들면 기업별 교

섭 이외의 교섭방식은 1995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공동교섭으로 총칭하여 발표

하는 등 통계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다소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기업별 교섭이 

아닌 통일교섭, 대각선교섭, 집단교섭, 공동교섭에 관해 조사표에 간략하게 설

명이 기재되어 있으나 노동단체카드 작성자는 물론 노동계, 사용자, 학계, 언론 

등에서 교섭방식에 대한 이해의 부족과 통일성 결여 등으로 교섭방식에 대한 

정확한 구분 없이 혼용하고 있어 이들 각각의 교섭방식에 대한 통계는 그다지 

신뢰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평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섭방식 중 기

업별 교섭과 그 외의 교섭방식간의 구분은 작성자에 있어 이해가 간단하고 오

해의 소지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에 관한 통계수치는 상대적으로 신뢰할 만한 

것으로 보인다. 

<표 6>은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교섭방식별 조합수와 조합원수 및 그 비율

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의하면 우리나라 노동조합이 행하고 있는 교섭방식을 

보면 임금교섭과 임금 이외의 근로조건에 관해 교섭하는 단체교섭을 불문하고 

기업별 교섭이 각각 84.8%, 85.0%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합원수를 기준으로 할 경우에도 기업별 협약의 적용을 받는 조합원수

는 단체협약과 임금협약 모두 전체 조합원수의 83.9%를 차지하여 조합수와 조

합원수 모든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기업별 교섭이 지배적인 교섭방식임을 알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연도별 단체교섭 방식과 임금교섭 방식을 보면 자료의 한

계상 1994년 이후만 가능하지만 임금 이외의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교섭 방식

은 점진적으로 공동교섭의 비율이 높아진 반면, 임금교섭 방식은 1994년 이후 

감소되어 오다가 1997년에는 다시 공동교섭의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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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교섭방식별 조직현황

(단위: 개소, 천명, %)

  주 : 1) 교섭주체가 아닌 총연합단체 및 산업별 연합단체 제외.

      2) 공동교섭은 상급노동단체가 교섭에 참여하는 교섭을 의미함.

      3) (  )안의 수치는 각 교섭방식의 비중임.

자료 : 노동부(1998).

공동임금교섭의 비율이 공동단체교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

났지만 단체교섭에 대해서도 공동교섭을 행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하여 공동임

금교섭의 비율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교섭방식 변화추이

(단위: %)

자료 : 노동부. 

한편 한 조사에 의하면 기업별 교섭이 여전히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

지만 기업별 교섭의 비중이 감소하는 반면, 기업별 교섭 이외의 교섭방식의 비

중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실제로 진행되는 교섭구조와는 달리 노사가 선호하

는 교섭구조는 크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기업은 기업별 교섭구

조를 가장 선호하고 있으나 업종별 공동교섭에 대한 선호도 또한 높아지고 있

다. 노동조합의 교섭구조 선호는 1998년에 접어들면서 급변하여 기업별 교섭

단체교섭 임금교섭

조합수 조합원수 조합수 조합원수

 전     체 5,6961)(100.0) 1,484(100.0) 5,6961)(100.0) 1,484(100.0)

기업별 교섭

공동(통일, 대각선, 집단, 공동)

4,841(85.0)

855(15.0)

1245(83.9)

239(16.1)

4,829(84.8)

867(15.2)

1,245(83.9)

239(16.1)

단체교섭 임금교섭

기업별 교섭 공동교섭 기업별 교섭 공동교섭

1994

1995

1996

1997

-

88.4

87.7

85.0

-

11.6

12.3

15.0

82.2

82.7

86.9

84.8

17.8

17.3

13.1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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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공동교섭을 더욱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노동법하에서 

정리해고의 법제화와 극심한 불황으로 인한 대량해고 등 급격한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해 기업별 교섭구조로는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자각과 기업별 

노동조합의 교섭력의 저하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교섭구조에 대

한 선호도가 크게 바뀌고 있다는 것은 약화된 기업별 노동조합의 교섭력을 강

화시키기 위한 노조 차원의 자구노력으로 평가된다. 

<표 8> 임금협약 교섭구조의 변화추이

(단위: %)

자료 : 이원덕․정진호(미간행).

교섭구조에 대한 선호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교섭방식은 임

금교섭과 단체교섭을 불문하고 기업별 교섭이 압도적이다. 즉, 임금과 임금 이

외의 근로조건에 대한 교섭이 기업별 노조와 개별사업장의 사용자가 단체교섭

의 당사자가 되어 해당사업장에만 적용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는 의미

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교섭구조는 매우 분권화되어 있다고 결론지을 수 있

다. 

교섭구조는 국가에 따라 집권화와 분권화의 정도가 다르고 산업별로도 다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산업에 따라 그리고 노동조합의 성격에 따라 교

섭방식에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교섭방식 중 집권화의 정도가 높은 방식

부터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통일교섭은 항운노련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항만하역 종사자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가 고시하는 항만하역요율의 인상률

에 의거하여 항운노련과 한국항만하역협회간에 임금을 포함한 단체협약이 이

루어지고 있으며, 철도하역에 대해서는 철도청이 매년 대한통운과 하역작업 

위탁계약시 적용하는 요율인상률을 기준으로 임금인상률을 결정하고 있다. 집

단교섭이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산업은 섬유산업 내의 면방, 소모방, 생사업종

기   업 노동조합

1997 1998 1997 1998

기업별 교섭

업종별 공동교섭

지역별 공동교섭

대각선교섭

93.7(92.1)

3.8( 7.4)

0.4( 0.0)

2.1( 0.4)

86.4(82.9)

5.8(12.9)

0.8( 0.8)

7.0( 3.3)

90.8(66.9)

5.0(25.2)

2.1( 1.2)

2.1( 6.6)

85.5(40.8)

5.4(48.6)

0.4( 3.7)

8.7(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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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면방업종은 섬유노련 면방부회와 대한방직협회(노무분과위원회)간에, 소

모방은 섬유노련 모화섬부회와 소모방협회간에 임금협약이 체결되고 있다. 

1967년부터 집단교섭이 시작된 생사업종은 섬유노련 생사부회와 한국생사수

출조합간에 임금을 포함한 단체협약이 체결되었으나 최근에는 생사업종의 사

양화로 인해 기업별 교섭으로 전환하 다. 그리고 공동교섭이 활성화된 업종

은 자동차, 택시 등 운수업종으로서 연맹의 시도지부와 이에 해당하는 사용자

단체간에 임금을 포함한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이외에도 금융(시중은행, 

국책은행), 신발, 민 탄광, 제지, 시멘트 등에서 공동교섭을 현재 실시하고 있

거나 행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공동교섭이 이루어지고 있는 업종의 공통

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박덕제․박기성, 1990: 58∼59). 

 첫째, 공동교섭을 하는 동일업종의 사업체들은 유사한 근로조건과 작업환

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동생산성과 임금수준 및 구조가 유사하다. 따라서 

공동교섭을 할 경우 기준설정이 용이하며, 설정된 기준에 따라 동일한 임금이 

서로 다른 사업체의 근로자들에게 지급되어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사업체간 비교가 분명하여 사업체간에 차이가 발생하면 노동쟁의 발생가능성

이 높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집행부측에서나 사용자측에서 서로 공동교섭을 

원하게 된다. 

둘째, 사용자측의 강력한 연합단체가 구성되어 있다. 근로자측은 산업별연맹

을 통한 연대로 사용자측에 비해 상대적으로 쉽게 공동교섭에 임할 수 있으나 

사용자측은 서로 경쟁상대에 있기 때문에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강력한 임

의단체가 구성되어 있어야 쉽게 공동교섭에 임할 수 있다. 1966년 처음으로 면

방업종의 공동교섭이 이루어졌을 때 사용자단체인 대한방직협회는 수입원면 

배정권을 가지고 있어 면방업계에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었다. 1975년 말 대

한 방직협회가 일방적으로 공동교섭을 거부했던 배경에는 대한방직협회의 수

입원면 배정권이 없어져 사용자단체로서의 구속력이 대폭 감소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생사업종의 사용자단체인 한국생사수출조합은 생사수출 배정권과 

누에고치 배정권을 갖고 있다. 항만하역업종의 한국항만하역협회, 소모방업종

의 소우회, 신발업종의 신발수출조합, 시멘트업종의 양회협회, 시내버스업종의 

지역별 시내버스운송조합 등은 모두 대정부 로비를 하거나 카르텔을 형성하는 

등 잘 조직된 사용자단체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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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아무리 동일업종의 유사한 업체라 하더라도 사업체간의 생산성 차이

는 있게 마련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면방업종은 1984∼88년까지 사업체를 

2∼3개 그룹으로 나누어 임금인상률을 결정했으며, 신발업종도 세 그룹으로 

나누어 중간그룹을 기준으로 하여 공동교섭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항만하

역업종, 생사업종, 시내버스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에서는 임금에 대해서만 

공동교섭을 하고, 단체협약 및 상여금 등은 사업장별 교섭을 통해 사업체간의 

생산성 차이에서 오는 임금격차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한편 노동조합의 전국중앙조직별로 교섭형태를 보면 민주노총 가맹조직, 예

를 들면 보건의료노조, 언론노련, 공익노련, 사무노련, 금속산업연맹, 대학노련 

등에서 공동교섭을 실시하려는 경향이 한국노총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

로 분석되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교섭구조는 교섭방식의 측면에서 볼 때 비록 

간헐적으로 기업별 교섭 이외의 공동교섭을 실시하고 있지만 지배적인 교섭방

식은 기업별 교섭으로서 아주 분권화된 교섭구조가 특징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교섭구조가 서구와는 달리 분권화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인

가? [그림 1]에서와 같이 시장적 요인, 정부정책, 조직의 특성 및 전술, 교섭사

항, 교섭역사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특정국가와 산업의 교섭구조

를 결정짓는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시장적 요인, 조직의 특성 및 전술 등의 

요인도 일정부분 작용하고 있지만 가장 설명력이 높은 것은 정부정책, 특히 입

법에 의해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지배적인 조직형태가 기업별 노조라는데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를 당해 노동조합이 개개 근로자

를 대상으로 조직대상으로 하여 독립적으로 설립된 경우에는 단위노조, 당해  

노동조합이 특정노조의 지부 또는 분회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나 노동조합및노

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독립적으로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노조의 명칭을 지부 또는 분회, 당해 노동조합이 전국의 특정산

업 또는 특정직종 종사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전국규모 산별단위

노조, 당해 노동단체가 동종산업의 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할 경우에는 연합

단체, 그리고 당해 노동단체가 연합단체 또는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

합을 조직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총연합단체라 지칭하고 있다. 

노동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설립신고증이 교부된 우리나라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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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조직형태를 보면 1997년 12월 말 현재 5,733개 노조 중 단위노조가 5,692개

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분회, 지부 등의 순이다. 분회는 주로 자동차노련의 

단위노조가 이 명칭을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지부는 소산별노조의 가맹노조

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명칭이다. 그리고 총연합단체는 1개, 연합단체 36개, 

전국규모 산별단위노조는 4개로 나타나고 있다(1998년 10월 현재). 총연합단체

는 한국노총을 지칭하며, 전국규모 산별단위노조에는 철도노조, 체신노조, 전

력노조, 담배인삼노조가 이에 해당된다. 그러나 이들 노조는 하나의 산업을 전

부 포괄하거나 지배적인 위치에 있어 즉, 독점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하나의 

기업이 그 산업을 대표하기 때문에 엄 한 의미에서 산별노조라기보다는 기업

별 노조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노조의 기본적인 조직형태가 기업별 노조라는 것은 법에 의해 단

체교섭과 단체행동의 주체로서의 권리를 보장받는 단위노조의 지배적인 조직

단위가 기업(또는 사업장)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에 비추

어 볼 때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조직단위는 기업 또는 사업장 근로자를 조직대

상으로 하는 기업별 노동조합이 기본적인 조직형태임을 확연히 알 수 있다.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는 각 산업의 발전단계 또는 각 시기의 노동시장 구조 

및 노동운동 주체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취하게 되지만 우리나라에서 기업별 

노조가 중심적인 조직형태로 자리잡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그림 1]에서와 같이 시장적 요인, 정부정책, 조직의 특성 및 전술, 교섭사항, 

그리고 교섭역사 등이 교섭형태의 결정에 향을 미치는 제반 요인으로 제시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분권화된 교섭구조가 지배적인 이유는 이들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데에 따른 것으로 파악되지만 그 중에서도 정부의 정책이 

가장 큰 설명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노동조합은 입법에 의해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산별노조 체계

를 경험하 지만 산별체계 성립의 실질적 내용을 이루는 단체교섭은 거의 대

부분 기업별로 이루어졌다. 이는 1965년 당시 16개의 산별노조는 892개의 조직

을 산하에 두고 있는데 비해 단체협약의 체결건수는 664건에 이르 으며, 1971

년에는 17개의 산별노조 3,370개의 산하조직이 2,848개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데서도 잘 알 수 있다. 이는 1960년대에는 노동관계법에 유일한 전국조직으로

서의 산별노조의 성립과 그 통제권을 보장하고 있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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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조직현황(1997년 12월 말 현재)

(단위 : 개소, 명)

자료 : 노동부(1998).

산별노조와 산하지부의 독자성을 인정하여 산별노조 체계와 단체교섭을 형해

화할 수 있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1970년대에는 산별

노조의 단체교섭권이 그대로 지속되었지만 1972년에 제정된 국가보위법과 행

정관청의 직권조정에 의해 결정되었다. 그러므로 1960년대와 1970년대의 노동

조합은 조직적으로는 산별노조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면서도 단체교섭은 산별

단위가 아니라 기업별․사업장별 교섭이 주축을 이루었다고 요약할 수 있다. 

산별노조 체계하에서의 기업별 교섭이라는 기형적 현상하에서 일부 산별노조

에서 시도된 통일교섭도 기층 노동자의 불만이나 요구에 기초하여 민주적으로 

진행되기보다는 산별노조의 일방적인 판단이나 의지에 근거함으로써 대중적 

지지기반을 확보하는 데까지는 발전하지 못하 다(이원보, 1996: 359).

특히 1980년 12월 개정된 노동관계법은 노동조합의 조직유형을 기업별로 강

제하여 교섭구조의 분권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 다. 1987년 노동조합법 개

정으로 기업별 노조를 강제하는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조직선택의 자유가 보

장되었다. 그러나 오랜기간 동안의 기업별 노조체계의 유산, 대공장노조의 이

기주의, 사용자의 선호, 노조집행부의 이기주의, 기업별 조합을 간접적으로 강

제하는 규정(예를 들면, 조합임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등으로 

강제조항이 삭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표 8>에서와 같이 기업별 노동조합체

계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노동조합수 조합원수

단위노조

  단위노조

  지부

  분회

5,692

5,181

137

374

1,397,795

1,319,726

21,303

56,766

연합단체

  총연합단체

  연합단체

  전국규모 산별노조

41

1

36

4

86,399

-

-

86,399

전     체 5,733 1,484,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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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한 대내외 환경변화에서 기업별 노조체제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 각급 

노동단체에서는 교섭권 위임과 산별노조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교섭권 사전

위임을 통한 공동교섭(기업별 이외의 교섭방식을 지칭)은 조직력의 강화, 개별

교섭의 한계극복, 노동운동 진 의 공동전선 구축, 노동조합의 사회개혁 노력 

가시화뿐 아니라 산별노조 건설을 구체화하기 위한 의식적인 노력이라는데 그 

의의를 두고 있다(전문노련, 1997: 9∼11). 구체적으로 교섭권 사전위임에 의한 

공동교섭은 임단협을 시작하기 전에 연맹으로 교섭권을 위임하고 연맹에서는 

유사업종끼리 공동교섭단을 구성하여 처음에는 집단교섭을 요구하고 사용자

측이 이를 거부할 경우 대각선교섭 혹은 원래 의미의 공동교섭을 추진하는 형

태로 되어 있다. 또한 노조들간에 임금수준과 노동조건 등에서 많은 차이가 있

는 것은 사실이지만 공동요구안으로 최저임금 인상요구율과 공동단체협약안

을 제시하고 단위노조는 이를 토대로 사업장의 특성에 맞는 요구안을 제시하

도록 하고 있다. 

사전교섭권 위임전술 구사 이전에도 공동투쟁의 형식으로 일정과 요구사항

을 통일시키려는 노력이 있었지만 단위노조의 특수상황이 발생하면 공동투쟁 

규율이 잘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예 연맹으로 교섭권을 사전에 위임하여 

임단투를 진행하면서 공동투쟁의 조건이 되는 요구와 일정, 조직의 통일을 확

보하고 산별노조로의 발전을 위한 조합원 차원의 공동경험 축적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내자는 것이 교섭권위임 전술의 핵심이다(유병홍, 1998: 51). 사전 교섭

권 위임을 통한 공동투쟁 경험축적과 이를 통한 기업별 노조 극복전술은 금속

산업연맹, 공익노련, 사무노련, 건설노련 등 주로 민주노총 가맹연맹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교섭권 사전위임을 통한 집단교섭 또는 통일교섭

은 금속산업연맹과 보건의료산업노조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용자측의 반

대로 인해 대각선교섭으로 마무리짓는 예가 많다. 사용자단체에서 공동교섭 

또는 산별교섭을 거부하는 이유로 사용자단체의 미결성, 준비부족, 사용자단체

로서의 권한없음 등을 내세워 공동교섭과 산별교섭을 거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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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交涉構造 變化展望 및 政策課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노동조합의 조직형태와 교섭구조에 대한 논의가 각자

의 입장에 따라 명확히 나뉘어져 있다. 노동조합에서는 기업별 노조체제와 기

업별 교섭은 좋지 않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반면, 사용자들은 일부 사용자를 

제외하고는 산별교섭과 공동교섭은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제도로 인식하

여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학계에서도 조직구조의 중앙화와 교섭구조의 집중

화에 대해 많은 논쟁이 있다. 정부에서는 아직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조직구조와 교섭구조의 중앙화가 점차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

됨에 따라 이에 대한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모든 교섭구조마다 나름대로의 장․단점이 있으므로 다른 교섭구조를 압도

하는 교섭구조가 있을 수 없다. 문제는 교섭제도가 궁극적으로 노사정 당사자

의 목적, 즉 단체교섭의 유효성을 달성할 수 있느냐 하는데 있다. 중앙화된 교

섭구조, 또는 분권화된 교섭구조 중 어느 교섭구조가 유효한가에 대해서는 일

률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교섭구조와 경제성과와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어느 교섭구조가 나으냐에 대한 획일적인 결과는 나오

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단체교섭의 유효성은 노사정 당사자들의 목적이 얼마

나 충족되었느냐를 살펴봄으로써 추정할 수 있다. 

먼저 단체교섭이 노동조합 및 근로자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임금, 부가급여, 산업안전보건 등과 같은 객관적 지표와 직무만족과 

같은 주관적 지표가 어느 정도 충족되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최근에는 

노동생활의 질 향상과 고용안정과 같은 지표가 일반 근로자들의 단체교섭에 

대한 성과를 파악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단체교섭에서 사용자는 인건비, 생산성, 수익, 제품의 질, 현장통제권의 정도

를 비롯하여 이직, 동기부여, 과업성과와 같은 인적자원관리상의 제반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들 지표들은 제품시장에서 경쟁력 제고를 위

한 사용자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는가 아니면 저해하는가를 결정한다. 미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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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한국의 사용자들도 단체교섭에 대해 역사적으로 볼 때 우호적인 

것은 아니었다. 많은 사용자들은 노동조합의 결성을 방해하고, 노동조합이 결

성되었을 경우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또

한 사용자들은 단체교섭의 성과와 비노조 전략의 그것과 비교할 뿐 아니라 인

적자원관리 전략의 세련화를 통해 노사관계 관행을 바꾸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일반 국민과 정부의 목적은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그것처럼 쉽게 파악될 성

질의 것은 아니다. 정부는 일차적으로 산업평화의 유지에 관심을 갖고, 실업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단체교섭의 효과, 고용평등 기회, 소득보장, 산업안전보건 

등과 같은 근로조건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 특히 노동조합 조직률이 낮은 

국가의 정부는 단체교섭을 대신하여 사전에 법 또는 정책으로서 고용조건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단체교섭제도에 대한 노사정의 목적은 한편으로는 일치할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대립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문제는 상치되는 문제, 예를 들면 임

금인상과 고용안정,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고용안정과의 문제를 어떻게 조화

롭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모든 제도의 유효성은 대내외 환경변화와 정합성을 이룰 경우 달성할 수 있

다는 점을 고려할 때 어느 교섭구조가 장기적으로 교섭비용과 거래비용을 낮

춰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 나아가 국가경쟁력을 달성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노사정간에 진지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노사관계 당사자들이 바라는 또는 바람직한 교섭구조를 성립하

기 위한 제반 조건에 대해서만 언급하고자 한다.

먼저 기업별 교섭체제를 산별 교섭체제로 전환하려는 노동조합에서 우선적

으로 실행하여야 할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섭구조를 전환하기 위해서는 먼저 조직형태를 기업별 노조체제에서 

산별체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교섭구조의 변화가 조직형태의 변화를 초래

할 수 있지만 산별노조의 건설을 통한 교섭구조의 변화가 보다 용이할 것으로 

판단된다. 산별노조의 건설은 각급 노동진 에서의 산별노조 건설 움직임에서 

살펴보았듯이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니다.  

둘째, 산별노조의 건설이 그동안 지배적인 양태 던 기업별 노사관계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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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 산업별 노사관계로 전환되는 것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

히 자각해야 한다. 기업별 교섭체제에 안주하여 왔던 사용자측에서 산별노조

가 구성되었다 하더라도 즉각적으로 산별교섭에 응할 유인이 전혀 없기 때문

이다. 즉, 산별체제가 기업별 체제보다 적어도 불리하지는 않다는 인식을 사용

자에게 심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사용자 스스로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

화에 대응하는 조직체제 또는 사용자단체를 결성하여 교섭에 임할 경우 교섭

비용을 낮춰 기업에 유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노동조합의 보다 유연한 자세와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산별노조 체제라는 형식뿐 아니라 내용에 있어서도 산별체제를 확립

해 나가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병행하여야 한다. 산별노조가 건설된 다음 또는 

산별노조가 건설되기 이전이라도 사용자들로 하여금 사용자단체를 스스로 결

성하도록 강제하고, 사용자단체가 결성되어 있는 경우 단체교섭에의 실질적인 

참여를 강제할 수 있을 정도의 조직세를 갖추어야만 통일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노조의 조직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교섭수준이 집권화된다는 실

증분석에서도 알 수 있듯이 1998년 12월 현재 피용자 기준으로 추정조직률이 

10%에 지나지 않고 산업별 조직률10)도 아주 저조한 현실하에서 설령 산별노

조를 건설하 다 하더라도 사용자측에 통일교섭을 강제할 강력한 수단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교섭구조의 중앙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산별노조

의 건설도 중요하지만 해당산업의 대부분을 조직할 필요성이 있다. 

넷째, 경제주체로서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노동조합으로서의 자리매김이 필

요하다. 이유가 어떠하든 우리나라에서 노동조합에 대한 여론과 일반국민의 

인식이 그다지 긍정적인 것은 아니다. 이는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홍보 부족과 

여론의 왜곡에도 일부분 기인하지만 노동조합 스스로 경제주체로서의 책임감 

결여에도 상당부분 그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산별체제로의 전환과 교섭구조

의 집중화를 도모하는 노동조합으로서는 조합원들의 이익만을 고집하는 편협

되고 이기주의적인 조직이라는 인식에서 탈피하여 전체 국민의 이해관계, 기

업경쟁력, 나아가 국민경제 성과를 아울러 고려하는 보다 성숙된 자세를 보여

10) 1995년 12월 기준으로 산업별 조직률을 보면 제조업 15.9%, 건설업 1.3%, 도소매 및 음

식․숙박업 3.0%, 사회․개인 및 공공서비스업 5.5%로 저조한 반면, 금융․보험 및 사

업서비스업(27%), 전기․가스 및 수도업(45.1%), 운수․창고 및 통신업(55.2%) 등은 비

교적 높은 편이다. 자세한 것은 김정한(199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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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일본의 경우 1970년대 초반 석유위기가 발생하자 인

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철강노련은 일부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일본경제 전

반과 임금인상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즉 임금인상 자제가 주내용인「경제정합

성 노선」을 제시하는 책임있는 경제주체로서의 위상을 세웠다. 

다음으로 노동조합의 조직형태와 교섭구조의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현 시

점에서 사용자들은 어떻게 이에 대응하여야 하는가. 먼저 경총의 1998년 단체

협약 체결지침에는 교섭권의 상부단체로의 위임과 공동교섭 요구를 교섭기간

을 장기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막대한 생산차질을 초래하고 노사관계의 

불안을 증폭시킬 여지가 많다고 규정하고 있다(경총, 1998: 134∼136). 기업마

다 경 여건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노조의 일반적인 요구와 주장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즉, 산별교섭은 기업경  의사결정의 유연성을 저

해하여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와는 조직형

태, 노동운동의 역사, 노사간의 역학관계 등 많은 부문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

에 그대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산별교섭은 생산물시장에서의 기업간 경쟁제한, 

노조의 whipsawing전략에 대한 대응 용이, 산별교섭에 있어 공공재에 대한 재

원마련의 용이성 등의 장점도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외에도 공동교섭

은 노노간의 갈등이나 세력다툼에 의한 분규의 장기화 및 노사간의 극한 감정

대립 방지, 개별기업의 교섭결렬시 발생하는 분규가 동종업종 타기업에 주는 

노사관계 불안요인 발생방지 및 임금교섭 시기를 단축․통일함으로써 산업의 

전․후방관련 피해 축소, 동종 또는 유사업종의 상호 눈치보기로 인한 교섭지

연과 선명성 경쟁으로 인한 지나친 요구의 방지, 후발 임금교섭 업체의 과도한 

임금인상(임금 에스컬레이션 현상) 방지와 타결된 임금인상률이 타기업보다 

낮을 경우 그 격차해소로 발생하는 재교섭이나 노사분규 예방, 교섭기술 축적

과 노무관리 용이 등의 장점도 적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물론 공동교섭은 이와 같은 장점 못지않게 노조단결력의 강화로 강력한 연

대투쟁시 교섭의 지연 내지 분규의 거대화, 기업단위노조가 노조조직의 주축

이므로 노사 양측이 기업별 교섭관행에 익숙해져 있고, 상급단체의 기능 취약, 

기업간 임금구조 및 임금수준, 근로조건, 복지후생 수준, 경 성과 등의 차이로 

일률적인 임금인상 타결 어려움, 개별기업(대기업과 중소기업) 재무상태 및 지

불능력고려 미흡, 대기업 계열상의 경우 업종은 상이하나 같은 계열사와의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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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수준의 형평성 문제 제기, 교섭참가자의 대표성에 대한 시비 발생, 노사간의 

중간매체 역할을 할 사용자단체와 노조단체의 전문인력 부족 등의 문제점과 

공동교섭을 저해하는 요인도 있다(안종태, 1990: 21∼23). 

그러나 사용자측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산업현장의 노조체제가 기업별 노

조체제이기 때문에 단체교섭 권한의 위임은 노사간의 자율성과 자치성을 부정

하고, 개별사업장에서의 복수노조 허용,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이 금지되는 2002

년에야 비로소 단체교섭 권한의 위임이 가능하다는 논리는 산별교섭과 공동교

섭의 부정적인 측면만 지나치게 강조하는 측면이 적지 않다. 

산별노조의 건설과 교섭구조의 중앙화는 사용자들이 좋던 싫던간에 당면한 

현실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무조건 부정하거나 도외시하는 

것은 바람직한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용자 및 사용자단체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일본의 경우 1974년 춘투에서 임금인상률은 무려 

32.7%를 기록하 다. 오일쇼크가 발생하자 위기감을 느낀 일경련은 「대폭임

금인상행방위원회」(오늘날의 노동문제연구위원회)을 설치하여 정부협력하에 

1975년의 임금인상률을 15% 이내로 억제하는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일본형 

소득정책’의 주된 당사자로 활약하 다. 금속노협 등의 노동조합이 그 취지에 

동의하여 1975년의 춘투가 가이드라인의 틀 내에서 타결되도록 하는 등의 적

극적인 역할을 수행하 다. RM 결과 구미에서는 그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임금인상과 인플레이션의 악순환을 끊는데 성공하 다. 즉, 노사관계의 ‘사회

의 안정대’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한 것이다. 이후 노동운동도 ‘대결형’에서 

‘협조형’으로 전환하는데 큰 역할을 수행하 다. 1990년 거품경제 이후에는 동

서냉전 이후의 대경쟁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종래의 인사․임금제도를 탈피하

는 ‘신시대의 일본적 경 ’을 제창하는가 하면 1997년 1월에는 사회보장은 충

실하지만 고실업에 허덕이는 구미, 실업률은 낮지만 소득의 양극화가 초래된 

미국과는 다른 ‘제3의 길’, 즉 ‘파랑새(blue bird) 계획’을 발표하는 등 적극적이

고 능동적인 자세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일경련의 역할과 기능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 사용자단체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교섭구조와 노조 조직형태의 전환에 대응하여 사용자 및 사용자단체가 하여

야 할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업종별로 사용자단체를 결성하여 전문인력과 재정을 확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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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은 기업별 노조체제하에서도 교섭권의 위임을 통한 공동교섭 요구를 

강화하고 있으며, 산별노조가 건설된 경우에는 산별교섭에의 요구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동교섭과 산별교섭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용자

단체의 구성뿐 아니라 교섭의 효율성을 기하고 대응논리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조사․연구를 수행할 전문인력의 확보와 이를 위한 재정의 확충이 뒤따라야 

한다. 독일, 스웨덴 등 사용자단체가 발달한 국가의 경우 조직의 확대와 교섭

구조의 중앙화에 따라 사용자들이 교섭력의 열세를 만회하고 적극적으로 대응

하기 위해 집중화되었다는 사실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업종별 사용자단체에 가맹한 회원사들이 사용자단체에 적극적으로 참

여하고 단체에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사용자단체에 주요 기업을 포함하여 대

부분의 기업이 참여해 사용자단체의 조직세를 강화하고 아울러 단체교섭 권한

을 상당부분 위임하는 등 업종별 사용자단체의 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 

셋째, 노동조합의 전국중앙조직에 대응할 수 있는 전국규모의 사용자단체를 

육성해야 한다. 지난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파트너로서 1971년에 결성된 경

자총협회(경총)는 노동문제에 관한한 유일한 전국사용자단체로서 많은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나 산별체제하에서는 인력과 예산의 부족으로 인해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 산별노조와 정국중앙조직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시급한 것으로 평가된다. 즉, 경총

은 재계의 노무부로서의 역할만 수행할 것이 아니라 경제, 교육, 경 , 사회보

장, 지역개발, 환경, 조세, 주택 등 다방면에 걸친 문제에 대해 경 자를 대변하

는 조직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 경 자단체는 경 자대표 기능과 경 자 내

부의 이해조정․통합기능을 가진다고 볼 때 경 자단체는 향후 종합적 정책경

자단체로서의 성격을 가지기 위해서는 인력과 예산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넷째,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화와 교섭구조의 집중화에 대해 무조건적인 

반대주장만 제시하는 것은 사용자단체로서 현명한 조치는 아니다. 그러므로 

사용자측에서도 공동교섭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공동교섭의 폐해를 

최대한 줄이고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방안 마련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궁극적으로 어떤 교섭방식이 교섭비용을 절감하여 기업경쟁력을 강화

하는데 기여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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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에 있어 정부의 역할은 크게 공동선(common good)을 증진하는 것

과 사용자로서의 정부역할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기능은 노동시장정책, 최저근로기준 설정, 분쟁조정제도 설정, 그리고 근

로자의 인권보호 등으로 다시 구분된다(박 기, 1991: 174∼178). 본고의 주제

인 노조의 조직형태 전환과 교섭구조의 중앙화에 국한하여 보면 1997년 3월 

노동법 개정으로 복수노조 설립 허용, 조직형태 변경의 용이, 제3자 개입금지 

삭제, 교섭 및 체결권 위임의 자유화 등 산별노조로의 전환을 막아왔던 많은 

장애물이 제거되었다. 이제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의 상(像)을 어떻게 그릴 것인

가에 대해서는 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일임된 것으로 보이지만 교섭구조의 효

율성을 기할 수 있기 위해 정책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적절한 

조치가 뒤따라야 함은 물론이다. 

한편 정부(노동부)는 매년 임금교섭 권고지침을 노사 양측에 제시하여 임금

교섭이 국민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

다(노동부, 1997). 1988년 이후 정부의 임금정책 중 교섭방식과 관련된 사항을 

보면 1988년과 1989년에는 섬유․운수 등 공동교섭이 가능한 업종에서는 사용

자단체와 노동조합단체에게 교섭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동교섭방

식을 적극 활용할 것을 권고하 다. 공동교섭을 권고한 이유로 공동교섭은 동

종 또는 유사업종의 상호 눈치보기 및 과도한 임금인상률 격차에 의한 재교섭 

또는 노사분규 예방에 기여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1990년에는 1988년과 

1989년에 이어 면방, 신발, 민 탄광, 은행, 택시 등 전․후방 효과가 큰 업종을 

대상으로 공동교섭을 추진하 으나 준비 부족 등의 이유로 택시, 자동차, 면방 

등 기존의 업종을 제외하고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그러나 

1991년부터는 정부차원에서 업종별 공동교섭을 권고하는 지침은 제시되지 않

고 있다. 

단체교섭은 기본적으로 노사자치주의에 기반을 두고 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므로 정부가 특정한 단체교섭 방식을 강제하거나 강요해서는 안될 것이다. 

대신 노사가 자율적으로 통일교섭이나 공동교섭을 원할 경우에는 교섭구조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여건 마련 등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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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要約 및 結論

현행 우리의 노사관계는 급격한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라 많은 변화를 보이

고 있다. 여러 가지 환경 중에서도 2002년부터 사업장 내에서의 복수노조 허용, 

전임자 임금금지 등을 규정한 노동관계법의 개정과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조합원수의 감소는 노동관계 당사자 중에서도 특히 그동안 기업별 노조체제와 

기업별 교섭형태를 유지하여 온 노동조합측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별 노조체제의 한계를 절감한 노동조합측은 노동조합 조직형태

의 전환과 교섭권 사전위임을 통한 공동교섭과 통일교섭을 통해 노동운동의 

위기를 극복하려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이 가시화될 경

우 우리나라의 노사관계는 또 한번 커다란 변화를 보이게 될 것이다. 그러나 

1998년 말 현재 기업별 노조체제를 산별 노조체제로 전환하려는 노력은 많은 

경우 현 집행부의 보신주의와 대공장노조의 이기주의 등으로 인해 보건의료산

업노조와 대학노조를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

다. 노동운동의 위기는 역으로 조직형태의 중앙화와 교섭구조의 집중화에 긍

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조직형태의 전환과 더불어 노동조합 진 에서는 통일교섭 또는 공동교섭을 

사용자측에 요구하고 있으나 사용자단체의 미결성, 사용자단체의 무성의 등의 

이유로 반대입장을 명백히 하고 있어 새로운 노사갈등의 원천이 되고 있다. 보

건의료산업노조의 예에서와 같이 조직형태를 산별노조로 전환하 으나 교섭

형태는 여전히 기업별 교섭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조직형태 변경이 교섭

구조 변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사용자측의 반대와 무성의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조직형태의 중앙화와 교

섭구조의 집중화는 다소의 시차는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

된다. 산별노조와 교섭구조의 집중화에 대한 찬반 여부에 관계없이 이러한 방

향으로의 움직임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것이다. 

문제는 사용자측에서 노동조합측의 공동교섭 또는 통일교섭 요구에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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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할 것인가에 주안점이 주어져 있다. 즉, 산별노조의 요구에 개별적으로 대

응할 것인지 아니면 집단적으로 응할 것인지에 대해 선택의 기로에 서있다는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단체교섭에 있어서의 사용자측의 목적을 달성할 것인가

에 대한 진지한 고려하에서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교섭구조와 경제적 성과에서 살펴보았듯이 이론에서나 실증분석에서 중앙

집권적인 교섭제도가 나은가 아니면 탈집중적인 교섭제도가 나은가에 대해 일

률적으로 말할 성질의 것은 아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생산방식,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사용자들의 특성 및 전술, 사회문화적 요인 등에 의해 결정될 사항

이다. 

교섭구조와 관련된 논의 중에서 가장 먼저 언급되어야 할 것은 교섭방식의 

장․단점이 아니라 교섭구조의 유효성에 대한 것이다. 즉, 어떠한 교섭방식이 

교섭비용을 줄여 노사관계 당사자들의 목적에 부합하느냐 하는 것이다. 교섭

방식의 변경에 대한 무조건적인 찬성 또는 반대만으로는 창구분쟁만 일으켜 

노사 모두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어떤 교섭방식, 예를 들면 

기업별 교섭, 공동교섭, 통일교섭, 절충방식(통일교섭+기업별 교섭) 중 어느 교

섭방법이 개별기업의 노사, 나아가 국민경제적으로 유효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에 대한 진지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서 한 가지 유

의하여야 할 사항은 노사정 모두 책임있는 경제주체로서의 위상에 걸맞는 행

동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본고에서 산별노조의 건설과 교섭구조의 중앙집중화가 필연적인 현상으로 

인식할 경우 노동조합의 목적과 사용자의 목적을 달성하는 가운데 국민경제적

으로도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교섭구조는 산별교섭의 장점을 살리면서 동

시에 기업별 교섭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절충된 교섭방식인 것으로 평가된다. 

전국, 산업, 그리고 기업 등 각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교섭이 상호 모순을 일으

키지 않으면서 묵시적이든 명시적이든간에 상호조정되는 교섭구조를 구축하

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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